Employee Right Legislation
지난 40년 동안 노동관련 법규정이 과다하게 시행 되어졌으나, 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옳은 것을 하는 것, 조직과 개인의 책무를 최소화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행정규칙이 포함되어 있는 법;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Civil Rights Act of 1991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

차별철폐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법;

Executive Order 11246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and Jobs for Veterans Act

Rehabilitation Act

그 밖의 다른 중요한 법규;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

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 특정 미국법이나 법의 연대, 판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법이나 판례가 이후의 법, 판례의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_-;;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내용; 고용에 차별금지와 채용, 전보, 승진, 평가, 교육 등 고용관련 결정에서의 평등

일반규정; 
·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이 정한 것;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gender)에 의한 차별 금지/

정하지 않은 것;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결혼여부, 사회부조수혜 여부, 유전적 질병,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에 있어야 한다는 것
· 고용기회를 빼앗거나 역으로 그들의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에 의해 승진하는 것을 불법화하였다. 

· Pregnancy Discrimination Act이 1978년 개정될 때,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이 불법화되었다.

· 성희롱 금지. 고용주들은 내부고발제도 등과 같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다. 

· 보상실례에 있어 차별금지. 근속연수, 장점, performance, 일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근거하여 평가 받게 하였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가 1972년 개정될 때까지 Title Ⅶ은 미국에서 고용주 대다수를 규율하는 법이었다.
다음과 같은 조직은 EEOC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

- 올해 혹은 내년에 20주 이상을 유급으로 일하는 직원이 15명 이상 있는 직장
- 모든 교육기관 (공공, 사설)

- 연방, 주, 지방정부
- 공공 혹은 사설 노동청

- 15명 이상의 노조

- 노사협의회

예외

고용주는 사업상 필요한 직무관련된 사항에 있어 고의가 없었다면 방어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차별은 허용

연공서열제도 허용

Civil Rights Act of 1991

원고가 배상 혹은 형벌을 구하는 소송에서 배심제가 허용되었다.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Section 501 of the Rehabilitation Act 위반의 피해자는 Civil Rights Act of 1991에서 벌금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 임금 삭감, 육체적 고통, 사별, 의료비와 미래에 나타날 부상 후유증, 장애 등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배상한다. 

대법원은 Kolstad v.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판례에서 형벌은 결과보다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미국치과협회의 근로자들은 난폭한 상황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Title Ⅶ를 준수한 선의의 노력을 한 고용주에 대해 매니저가 잘못을 한 경우, 용서해 주었다. 형벌은 연방법에 따르기 보다 주법에 따랐다.

형벌의 최고한도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Civil Rights Act of 1991에서 결정되었다.
	개인별 보상한도
	근로자의 수

	50,000$
	15~100

	100,000$
	101~200

	200,000$
	201~500

	300,000$
	501이상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이 법은 40세 이상의 사람이 받는 차별에 대해 규율. 이는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78년과 86년 개정된 이 법에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퇴직연령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나이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0대 패션매거진 광고모델을 고용할 때, 어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것 처럼

다음과 같은 경우도 허용

- 연공서열제와 특혜계획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
- 징계에 따른 해고
-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65세에 퇴직할 수 있다. 퇴직후에도 연 $44,000을 받거나 퇴직 후 2년 동안 명예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라면

높은 자리에 있다 퇴직하는 경우 어느 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계획과 보험이 적용된다.

- 88년부터 ERISA는 평범한 퇴직연령이 지나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여가 감소하는 것을 배제하였다.
- 고용자들은 65세 이상 근로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젊은 근로자들과 똑 같은 그룹 보험을 제공해야 했다. 의료수당은 퇴직할 때까지 2차적인 것이었다.

ADEA는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고, 25명 이상의 노조원이 있고, employment agency, 도제살이, 트레이닝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에 적용된다. Title Ⅶ과 달리, ADEA는 항상 배심제를 시행한다. 형벌 대신 ADEA는 고의에 의한 위반에 대해 2배의 손해를 부여한다. 

대법원은 Title Ⅶ에서 언급한 인종, 피부색, 성, 국적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지방법원은 2005년 Smith v. Jackson, Mississippi사건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차별을 부정하였다. 이 사건에 의해 Title Ⅶ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한 차별금지의 기준들을 이성적인 요소로서 그 범위를 좁혔다. 

연방법은 40세 이상의 근로자나 지원자를 보호한 반면, 일부 주법은 그들은 보호하지 않았다. 그런 주에서는 나이보다 젊어보이는 사람들에게 역조치를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였다.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이 법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Title Ⅶ을 보완개정하기 위해 제정. 고용주들은 임신에 대해 다른 병과 같이 의료혜택과 병가를 주어야 했다.

아래와 같은 것은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거부 혹은 해고

- 출산이 가까운 산모에게 계속 일을 할 것을 강요

- 출산 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성립한 연공을 중지시키는 것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는 장애인에 관한 많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관련된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교육, 경력개발에 있어 차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은 손상이 영구적이며 이동, 배설, 목욕 등과 같은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ADA는 건강 기록까지 포함하고 있다. Rehabilitation Act에도 장애에 관한 내용이 있다.

ADA에서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구적인 상황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장애라는 조건에 기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ADA에 의해 종종 다루어지는 조건이다
- 알코올 중독, 암, 뇌성마비, 당뇨, 약물 중독, 정신병, 간질, 농아, 에이즈, 정신지체, 복합경화, 특정 교육 장애

이 법은 동성애, 양성애, 성도착증, 도박중독과 같은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ADA는 허리통증, 신경손상, 정서적/정신적 손상 그리고 심장, 시력, 청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손상에 적용된다.
☞ 필수 기능이라는 용어는 주된 적합한 직원이 어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수행해야 하는 주된 업무를 의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라는 의미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용과정, 작업환경에 있어 수정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필요한 설비; 장님을 위한 리더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비탈, 계산대 혹은 식수대 낮추기, 장애인 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화기 시설

설비가 필수적인지를 판단하는 요소; 설비를 위한 개인의 필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개인의 능력과 한계, 업무의 성질, 고용주의 자원, 설비들의 기타옵션, 설비를 만드는 데에 쓰이는 고용주의 부담
필수 설비를 요구하는 과정

개인의 요청→일을 하는 데에 있는 장애→해결책 찾기→어떤 설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선택

ADA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와 장애 근로자 보상은 가끔 얽혀있다.

장애는 일부 약이나 기구 등에 의해 조정가능하다. 대법원 역시 이를 고려했다. Sutton v. United Airlines사건에서 인지하고 있는 장애와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려했다. ADA하에서는 완전히 시각 상실한 사람이 아니면 보호받지 못한다. 
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 (UGESP)(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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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험, 인터뷰, 성과 측정에 이르는 선발 과정(selection procedures)의 모든 면을 포괄.

- 차별 금지 위한 연방 규정과 같은 맥락으로 고용자를 위해 연방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607)에 성문화 되어 있음.

- Title VII에 준하여 특정 업무에서 성과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선발 과정에서 여성, 소수자 adverse Impact를 보이는 것은 유효함. 

- 기타 보호 계층에게 adverse impact를 가하는 선별과정은 guidelines에 모순되는 차별로 간주.

Adverse impact

: 보호 계층의 선발률이 가장 높은 선발률을 갖는 계층의 80% 미만일 때 발생 (80% 법칙 혹은 4/5 법칙).

: 기업이 4/5 법칙을 적용해 adverse impact를 나타내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adverse impact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효한 방법론을 사용해야 함.

Adverse impact: UGESP에서 구성원의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라 채용, 고용,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충분히 다른 비율(substantially different rate). 

“다른 비율”이란 정부의 시행, Title VII의 제소에서 설정되어 있는 80% 법칙,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s, practical significance tests를 말한다. 

Bottom line concept: 고용자가 선발 절차의 최종 결과로 미래의 업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고용자가 선발 과정의 개별적인 요소를 평가할 필요 없다. 

Example)

Male 

interviewed 40

hired 20

Female

interviewed 30

hired 6

Adverse impact: 1) 각 그룹의 채용률을 구한다.

· Male 채용률: 20 / 40 = 50%

· Female 채용률: 6/30 = 20%



2) 이때 최고 선발률을 갖는 그룹이 majority group: male @50%

3) 최저 그룹의 선발률 / 최고 그룹의 선발률 = 20% / 50% = 40%

4) Adverse impact는 최저 그룹의 선발률이 최고 그룹 선발률의 80% 혹은 4/5 이하일 때 나타남.

5) 이 경우 최저 그룹의 선발률이 최소 40%여야 adverse impact를 피할 수 있음.

- 피고용자는 여성, 소수자에 대한 잠재적인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적인 증거를 이용.

- 고용자가 보호 계층의 구성원을 제외하는 선별과정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adverse impact 인정됨.

- 선별 과정이 그 포지션의 업무와 유관하고, 비즈니스 필요성을 증명한다면 adverse impact를 제거할 수 있고, 피고용자의 통계학적 분석의 유효성에 의문 제기할 수 있음. 

***.80% 법칙 위반/ Adverse impact 발생시 대안
1) 전체 과정 포기
2) Adverse impact 제거 위해 과정 수정
3) Adverse impact 약화 위해 사실 발견, 세부 기록, validation study통해 업무 관련 선발 과정의 정당성 입증
4) 비즈니스 필요성으로 과정의 정당성 증명
***비즈니스 필요성(business necessity): guidelines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adverse impact charge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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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가하는 현저한 불균형을 규명하고, 보호 계층에 대한 저평가(underrepresentation)를 바로잡기 위해 긍정적 단계(Positive steps)를 수행하는 것.

- 본 법은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OFCCP)의 the Department of Labor’s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s Offic 에 의해 강화.

- 연방 계약자/하도급 계약자의 가치 혹은 피고용자의 수에 따라 고용자에게 각기 다른 법적 의무를 부여함.
- 대통령령 11246: 여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조처를 위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자와 USD 50,000 이상의 연방계약을 체결하는 고용자는 Affirmative Action Plan(AAP)를 수립해야 함. 

Executive Order 11246 AAP는 구분되어야 하며, Section 503(장애인 차별금지 관련)과 VEVRAA/JVA AAP는 통합 가능.
VEVRAA and JVA에 따르면:

USD 50,000 이상 (2003년 12월1일 이후: USD 100,000 이상)의 연방계약/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자는 베트남전 퇴역 군인을 위해 AAP 수립해야 함. 
***.차별철폐조처를 위한 다양한 연방법
1) 여성, 소수자 위한 Executive Order 11246

2) VEVRAA: 베트남전 참전 퇴역군인 재기를 돕기 위한 법
3) 장애인을 위한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Section 503과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상품, 서비스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VEVRAA)(1974) & Jobs for Veterans Act(J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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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연방정부 계약자, 하도급 계약자에게 적용
다음에 대한 차별을 금지:
1) 특급 장애 베트남 참전군 (고용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보상 급수 30% 이상)

2) 베트남 참전 군인

3) 최근 제대자 (1년 미만)

4) Other protected veterans (전쟁, 캠페인 중에 복역한 veterans 등) 

Job for Veterans Act (JVA): VEVRAA 수정 
1) 2003년 12월1일 이후 계약자는 차별철폐조처에 따라야 함.

· 장애 베트남 참전군

· 베트남전 퇴역군

· 미군, 지상해군 및 전쟁 중에 복역한 베트남 참전군
· 훈장 받은 verterans

2) 차별철폐조처 수립하는 초기 계약 자금 증대

3) Job listing을 mandatory로 수정: 

- VEVRAA: employment opening을 고용 서비스 및 미국의 job bank에 공시 요구.

- JVA: employment opening을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 혹은 “appropriate state workforce agency job bank”에 공시해야 함. 

4) USD 25,000 이상의 계약을 맺는 연방 계약자/하도급 계약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VETS-100 타이틀의 supplement report (특급 장애 베트남 참전군, 최근 퇴역군 등 관련 고용 업무 관련 내용 포함)를 보관해야 함.

Rehabilitation Act (재활법)(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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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사용자는 사업 필요성과 경제적 비용(충분한 어려움 혹은 비용)에 근거해 과도한 고충이 따르지 않는 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제공해야 함. 
- 자격 미달인 자를 고용할 의무는 없음.

- Section 501: 연방정부에만 적용
- Section 503: USD 10,000 이상의 계약을 갖는 연방 계약자에게만 적용, 자격을 갖춘 장애인 고용 위해 차별철폐조처 요구
Penalty: 추후 계약 금지, 기타 행정적 피해, 계약의 원천징수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in Rehabilitation Act

: 주요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거나 손상 기록이 손상 기록이 있는 자 혹은 그 같은 손상이 감지된 자  

Reasonable Accommodation

1) 업무 접근성(Job accessibility): 휠체어가 다니는 길, 호흡 장애자를 위한 에어컨디셔닝, 엘리베이터에 점자(Braille) 표시 등
2) 업무 설계(Job design):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업무 제외 

3) 자격(Qualifications): 신체적 시험, 장애인의 진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불필요한 업무 세부 사항 제거 

4) 비차별적 처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 간질(epilepsy), 언어능력 손상(speech impairment)과 같은 장애에 대해 걱정, 불안에 의한 채용 결정 제거
- AIDS 환자 차별 금지 위해 적용 가능. 
- Contagious disease를 적용 대상에 포함(Nassau 교육위원회, 1987). 
당시 대법원에서는 AIDS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었음. 이 경우 결핵, 전염성 호흡 질환이 있는 교사는 해고 대상임.

- 대법원: 실제 전염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피고용자에게 차별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법률 하에서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피고용자는 법의 보호를 받음.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민개혁통제법)(IRCA)(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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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INS: 이민귀화국)에서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이민국) 산하 Dept of Homeland Security(DHS: 국토안보부)로 이관.

이유:

· 국가 안보 강화
· 이미 적재현상 완화
· 서비스 강화
USCIS는: 시민권, 수용소(asylum), 합법적 영구 거주, 고용권, 피난민 상황, 국가간 입양, 대체 이민 서류, 가족 및 고용 관련 이민, 유학생 권한 등을 감독, 불법 이민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IRCA) 강화.

IRCA의 목적:
- 국적, 시민권 등에 따라 입사 지원자의 차별 금지
-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 규정 확립
-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시민적/범죄적 처벌 받음.

- Title VII는 미국 시민에 대한 선호를 인정하는 반면, IRCA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가 미국에서 고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고용자에게 책임 있음.

고용 후 3일 내에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Form I-9을 작성, 보관하며, 이를 통해 피고용자의 (Identity와 (Right to work in US를 확인.

-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 - 1996년 통과
- IRCA로 수정, Identify와 right to work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의 수를 줄임.

- 고용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를 지정해서는 안됨.

List A – for both Identity and Employment Eligibility (여권, 영주권, 등록증, 고용증 등)

· US passport (expired or unexpired)

· Unexpired foreign passport Permanent resident card or Alien

· Registration receipt card with photo(Form I-551)

· Unexpired temporary resident card(Form I-688_

· Unexpire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Form I688B) 

List B – establish identity only (운전면허, 학생증, 투표등록증, 군인신분증 등)

· Driver’s license or ID issued by state with photo

· School ID with photo

· Voter’s registration

· US military card or draft record

· Military dependent’s ID

· Driver’s license issued by Canadian government

For under age 18:  school record, report card, doctor’s record, day care or nursery card

List C – establish Employment Eligibility only (Social ID, 국외출생증명, 시민증 등) 

· US social security card by Social security admin.

· Certificate of birth abroad

·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a birth certificate

· US citizen ID

· Native American Tribal document

· Unexpire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Visas

(1) 고용 기반의 이민 비자 (Green card)

1) First preference – Priority workers: EB-1

- 고용자는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이 되는 US 노동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음.

2) Second preference: EB-2

- 고용자는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이 되는 US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labor certification). 
- 외국 국적은 job offer를 받아야 함.

3) Third preference: EB-3

- 석박사 미만 혹은 EB-1/EB-2 카테고리에 놓일 자격이 있으나 경력 및 교육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카테고리. 
- 고용자는 EB-3 카테고리의 지원자에 대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완벽히 거쳐야 함. 

(2) 비이민 비자: 한시적인 방문

<이민비자 종류>

1) First preference: EB-1

	Extraordinary ability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건축 등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로 영주권 부여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
	다국적 기업의 간부


2) Second preference: EB-2

	Professional with advanced degrees
	석사 이상의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자

	Aliens with exceptional ability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이는 자


3) Third preference: EB-3
	Professionals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종

	Skilled workers
	최소 2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있는 숙련공

	Other workers
	미국 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숙련직 종사자


<비이민비자 종류>
	Business visitor: B-1
	단기 상용 방문 (meetings, seminars, conferences, etc)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H-1B
	전문직 직원(간호사 제외)

	Intracompany transferee: L-1
	동일 회사 내 미국지사 전근자

	Treaty investors and traders: E-1 and E-2
	상사 주재원과 그 배우자, 자녀, 투자자와 그 배우자, 자녀

	Australian Free Trade /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Student:: f-1
	정규교육 및 언어연수 위한 유학

	Exchange visitor: J-1
	문화 교류 방문자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TN
	캐나다인 & 멕시코인 무역 업무 종사자

	O visas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및 건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를 위한 임시 비자

	Q visas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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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1988) ; WARN

(근로자 배치 및 재교육 법령)

WARN에 따르면, 고용주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대규모 감원이 발생할 때 적어도 60일 

이전에 통지를 주게 되어있음.

이 법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적정한 시간을 가지게 되며, 대량해고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법률은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됨.

- Full-time employee  또는 part-time employee(파트타이머)가 

1주당 최소 총 4,000시간(overtime제외) 이상 일하게 되는 모든 사업장.

(여기서 파트타이머는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정규직근로자 뿐 아니라 

최근 12개월 중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의미함.)

*세부조항

     -Employment loss ; 6개월 이상의 비자발적인 고용종료,해고 또는 6개월동안 

각 1개월마다 50%이상의 근로시간 감축을 의미함.

(파트타이머는 산정에서 제외함)

     -Plant closings ; 임시적 또는 정규직 , 한곳 또는 그 이상 , 30일 이상 50명 이상의 

full-time 근로자의 employment loss 가 발생한 공장의 

일시폐업을 의미함. 

     -Mass layoffs ; 강제적인 근로자수 감축을 의미하며, 공장폐업이 아님.

                     30일 이상동안 한 site에서 50인 이상의 풀타임근로자 (해당 site의 

33%이상인 경우) 또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감원된 경우임. 

                      파트타이머는 50인 또는 500인에 산정되지 않는다.

많은 주에서 연방정부의 WARN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baby WARN을 적용하고 있다.

■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1995) ; 국회의 책임법안

연방정부 근로자 법안이 국회 근로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의미하는 법안임.

■ 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1994)

 ; 고용 및 재고용 권리 법안

USERRA는 자발적 or 비자발적인 근로자가 고용, 재고용, 재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많은 주에서 USERRA 이상의 근로자 보호법안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법 아래에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 SUMMARY ; Figure 5. Major Employee Rights Legislation - 

많은 주와 도시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fair employment’ 또는 ‘human relation’으로 언급되나, 그 내용은 일터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법안과 동일하다.

주법은 연방정부보다 더 보호규정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주법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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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Key legislation Affecting Privacy and Consumer Protection

Privacy Legislation
■ Privacy Act of 1974  ; 사생활 보호법

 ; 이 법안은 연방정부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서면승인 없이 정보공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임. 개인자료 보호를 위한 민간기업에 적용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어왔었음..

몇몇 주정부 법안과 기업에서 근로자 privacy와 개인파일에의 접근권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왔음. 

■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1988); 근로자 거짓말탐지기 보호법

; 보안에 민감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된다.

   거짓말탐지기는 다음의 경우에 prospective employee에게 적용될 수 있다.

- 무장경비 차량, 안전요원, 핵 발전시설 관련 안전요원, 상수도 관리요원, 

방사선 및 유독물 관련 처리 담당자, 공공 교통, 유가증권 및 현금 관련 시설 근무자
    - 특정관리물질의 제조,유통,분배자

    - 정보수집기관

    - 연방, 주, 지방정부

거짓말 검사는 진행중인 금융손실에 대한 조사 또는 도난사고, 횡령 등의 경우에는

Current employee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

   - 조사에 대상이 되는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근로자

   - 특정 사고에 연루되었다고 충분한 의심을 받을만한 근로자 

   - 테스트 이전에 조사와 테스팅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의 내용과 운용방법은 법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함.)

*상기 경우일지라도 고용주는 고용예정자나 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해고해서도 안된다. 만약에 근로자가 테스트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테스트를 종료할 수 있다.

몇몇주에서는 연방정부에의해 결정된 사항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거짓말 

검사가 연방정부법에 합당할 지 라도 주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 소비자 보호법

■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1988) ; 근로자 신용보호법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고용주에게 법률명령을 전달함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해 근로자 수입을 압류함에 따라 발생한다. 연방정부와 모든 50개주는 

채권압류를 제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는 회사가 채권압류를 하도록 최소금액은 남겨두어야 한다.
이 법안은 채권 압류될 수 있거나 또는 1주안에 원천공제 될 수 있는 임금의 양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약 disposable pay의 25%선임.) 
■ Fair Credit Reporting Act(1970) and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al Act(2003)
1970년에 제정된 Fair Credit Reporting Act(FCRA)는 소비자 보고서의 완전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신용정보,범죄자 이력, 차량이력, 고용확인, 이력서 검증을 포함)

FCRA는 정보의 배경을 보호하고 제출된 정보를 정확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 FCRA Requirements
  .Written notice and authorization

   ; 채용목적으로 개인에게서 consumer report를 획득하기 전에, 고용주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개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이 통지는 입사지원서와 통합되어서는 안된다.

    고용주는 레포트를 요청하기 이전에 서면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Pre-adverse action

 ;부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지원자나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보고서의 사본이 

제공되고, 레포트에 담겨진 정보에 대항할 증거를 제공할만한 충분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FCRA에 따른 권리 요약본이 주어져야 한다.

고용주는 Consumer report를 만들어내는 agency로부터 이 서류를 받아야 한다.
.Adverse action procedures

  ; 고용주가 consumer report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 및 지원자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이 통지는 아래사항을 포함하고 

부정적인 조치 후 3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조치에 대한 통보

.이름,주소,전화번호

   
.CRA로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조치가 특정이유로 제공될

         수 없다는 내용 


.60일 이내에 Consumer report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는 권리 통지


.Consumer report에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권리 통지
    근로자나 지원자는 조사의 성질과 범위에 따라 완벽한 disclosure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5일 이내에 답변되어야 함.

.Certification to credit bureausㅇ주는 
  ; Credit bureaus(신용조사기관)은 FCRA를 준수하고 있으며, 레포트의 정보를 오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Penalties

  ; 법안에 고의적으로 불이행함을 증명하는 원고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100$~1,000$사이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Amendment to FCRA  - FACT  (FCRA의 개정안)

 이에 따라 조사 이전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FACT Act) 는 2003년 법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FCRA를 개정하고, workplace investigation에 제 3자를 활용하게 하였다.

FACT Act에 따라 고용주는 workplace investigation에 제 3자를 활용함으로, 다음의 경우에

조사 이전에 더 이상 동의와 정보공개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법/규정 위반

 -고용주의 서면규정 위반

또한 개정법은 근로자들의 승낙 또는 조사대상 공표없이 근로현장의 다양한 이슈를 보고하고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고용주는 조사 summary를 제공해야 하되, 그 source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FACT Act는 또한 고용주가 지원자 또는 근로자의 medical information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명확하고 확실하게 작성된 서면승낙을 얻어야 한다.
2-3.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Affirmative Action

■ The Concept Of EEO
연방 반차별법은 과거 40년에 걸쳐 구직자들의 인종, 성, 민족, 종교, 나이, 피부색, 전영군인 혹은 장애인등의 소수그룹에 대한 고용결정의 비호의적 조치를 교정할 목적으로 입법됨
▪ Recognizing discrimination
▪ Disparate treatment

피보호 그룹 멤버가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거나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었을 때 발생. 

- 멕시칸을 불법적 외국인이라는 근거 하에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관리자

- 성희롱, 성 관계를 거부하는 종업원을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다른 입사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 성에 근거한 비일관적인 경영관행 적용 및 정책의 시행

▪ adverse or Disparate impact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수보다는 소수에 서로 다르거나 또는 보다 억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교육기회의 제한이 있는 소수 인종에게 특정 직무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피보호 집단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관행은 adverse impa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Present effects of past discrimination

과거의 차별적인 관행을 폐기하지 않고 고수하는 경우도 차별

■ Precedent-Setting Discrimination Cases

▪ Griggs v. Duck Power (1971)

고등학교(입사조건)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이 거부된 경우. 직무요건이 차별적이라고 주장. 직무에서의 성공과 관련성도 없고 피보호집단에 대해서 negative impact를 줌

- adverse impact 차별에 대한 판례 제공
→ 고용차별이 명확하거나 의도적일 필요는 없음.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고용관행도 
법적일 수 있음.

→ 직무요건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증명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 ▪ McDonnell Douglas Corp v. Green (1973)
- Disparate treatment에 대한 판례 제시
- Green이 더글라스에 기계공으로 입사하였다가 해고된 후 강한 노조활동에 가담하였음. 회사의 기계공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나 떨어졌음. 회사가 그의 인종과 과거 시민활동 경력 때문에 입사 거부를 하였다고 고소함.
-
대법원은 고용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disparate treatment에 대한 prima facie case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시

→ 소수집단에 속해 있음.

→ 회사가 모집하려고 하는 직무에 지원하였음.

→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었음.

→ 거부되었으나, 회사는 그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여전히 탐색하고 있음.
-
원고가 prima facie case 제기하면, 사용자는 이러한 결정의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함. 일단 사용자가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면 종업원은 이러한 이유가 차별의 사실과 다른 핑계임을 입증하여야 함.
▪ Albemarle Paper v. Moody (1975)
- 이 회사가 직무수행의 poor predictor라고 생각될 수 있는 직무 검사를 만들고서 이에 통과하도록 하였음. 

- 법원은 직무 요건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항목 그 자체가 먼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 

- 종업원의 승진 및 선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검사는 특정 직무의 타당한 predictor이어야만 함.

- Uniform Guideline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어줌
▪ Washington v. Davis (1976)
- 경찰관을 뽑는 시험에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을 포함시킴. 교육에서의 성공이 차후 경관으로서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함. 따라서 이 시험 결과 여자와 소수 인종이 더 많이 떨어지기는 하였지만(adverse impact), 평가도구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됨.
▪ St. Mary’s Honnor Center v. Hicks (1993)
   - 예전 고용된 officer가 자신의 강등을 인종 때문이라고 주장함

   - 대법원은 사용주의 입증책임을 명백할것을 요구함
   - 2001년 애틀란타 지방법원은 2200여명의 전현직 아프리카계 직원들에게 1인당 38,000$씩 지급할것을 결정

   - 코카콜라의 다양한 개선 노력들은 법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찰되며 경영진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목적에 맞게 정착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할 책임을 지게됨

▪ McKennon v. Nashville Banner Publishing Co. (1995)

▪ Calss-action racial discrimination lawsuit against Coca-Cola (2000)

   - African-American 종업원이 집단소송을 냄

   -Caucasians보다 African-American에게 더 적은 봉급과 낮은수행평가 실시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이소송은 몇가지 정책을 만들었고, 코카콜라의 책임과 안정성을 법원에 게시하도록 함

■ EEO Reporting Requirements
▪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자, 12개월 기간 내 $50,000 이상의 계약을 하면서 최소 50명을 고용한 federal contractor는 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함.
▪ 보고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Annual Reporting Form
- 9개의 직무 범주에 따라 성과 인종별로 종업원을 구분해서 보고해야 함 

1.
관리직군(1A-경영진 , 1B –중간관리자)

2.
전문가직군

3.
기술직군

4.
판매직군

5.
사무직군

6.
숙련 기능직군

7.
중간 숙련 운영자

8.
미숙련 노동자

9.
서비스직
- 산업별 Reporting Form
EEO-1  개인사업자

EEO-2   합동 견습(연수) 프로그램

EEO-2,A  일방 견습 프로그램

EEO-4   주, 지역정부

EEO-5  공립 초등, 중학교

EEO-6 대학 등의 종합 2차 교육기관
▪ KEY
-
2006년 1월 EEOC는 EEO-1 Report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발표

-
사무,관리직군을 경영진/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직군으로 나누어 2007년 Report부터 다음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보고해야함

-
첫째, 히스패닉 / 라틴 민족 통계

-
둘째, 첫째 기준이 아닐 경우 그들의 인종과 민족

-
위와 같이 2종 혹은 그 이상의 인종 구분 추가

-
아시아/태평양 군도 의 독립된 2개의 구분 추가
(a. 아시아계, b. 하와이 원주민 c.기타 태평양 군도계)


▪ WWW 

   보다 자세한 EEO-1 Report 안내는 www.eeoc.gov/eeo1/index.html에서 확인가능

회사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있는 포스터나 공식 승인 공고들은 차별적이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재되어야 함

▪ Application flow data : 
자발적이고 익명으로 얻고, 지원서와는 별도로 관리되어야만 함. 채용에 관련된 관리자나

감독자와 공유되어서는 안됨.
▪ KEY
2004년 3월 EEOC는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구직자에 대한 규정을 발표.

규정에 따르면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사용자는 특정지위에 대한 충원시 단계를 거쳐야 함

 - 구직자는 사용자의 구인 절차를 따라야 함

 - 구직자는 특정 지위에 대한 선호를 표현 해야함 (○○직 지원)

2005년 10월 DFCCP는 인터넷 구직자에 대한 정의 및 4가지 분류 규정 발표

 - 인터넷 구직자는 인터넷 (혹은 관련 전자기기)을 통해 구직의사를 밝힌자임

 - 사용자는 구직자를 특정 지위에 대한 지원자로 간추해야함

 - 구직자의 선호표시는 선호직무에 대해 기본 자격을 충족했음을 나타냄

 - 주 계약자나 부계약자의 고용제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구직자가 더 이상 해당 직위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나타냄
노동부의 관련규정은 오직 연방정부와의 주 계약 및 하청계약자에만 적용됨

▪ WWW 

연방 정부의 주계약, 하청 계약 사업자들은 지원자별 성, 인종, 민족 등에 대한 구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직원 채용 과정에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입사시험과 전형절차에서 사용자들은 지원자들이 유사한 성과 인종, 민족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때문에 해당 채용절차가 부정적 영향(adverse impact)를 가지고있던 아니던 만족스러운 평가치를 제공한다고 생함

-지원자의 인종, 성별, 민족에 대한 데이터는 다음 둘 중 하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지원자가 작성하는 관련 정보를 기술한 자기소개서
* 지원자에 대한 Visual survey(상세한 조사)
이정보는 지원자들 개개인별로 관리 되어야 하며, 선택 결정권이 있는 매니져와 슈퍼바이져들이 서류 공유되어서는 안된다.

Section 2-3: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Plans (AAP) (차별 철폐 조처 제도)
Key Sections of an AAP
1. Organizational profile (organizational display or workforce analysis)
조직 내의 평등고용기회에 대한 장애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staffing pattern
조직 구조의 vertical slice(수직적 계층)을 보여줌
계약자는 사전에 Organizational profile을 준비
· organizational display: 부서별로 총직원수와 소수민족직원수를 나타낸 것
· workforce analysis: 각 직무 및 직위와 급여등급을 나열한 후 각 직무 및 직위별 총직원수와 소수민족직원수를 나타낸 것
2. Job group analysis
각 직무 및 직위별 총직원수와 여성직원수, 소수민족직원수를 나타낸 것
조직 구조의 horizontal slice(수평적 계층)을 보여줌
종업원 150명 미만의 고용주는 EEO-1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job group analysis를 준비
3. Availability analysis
internal availability와 external availability를 고려, 각 직무에 소수민족과 여성의 availability를 판단
누가 직무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승진, 전환, 훈련이 가능한가
4. Placement goals
placement goals는 소수민족, 여성의 비율이 직무 그룹의 유효비율보다 적을 때 셋팅됨
placement goals는 availability percentage와 같으며 성실한 노력과 action-oriented program를 갖추게 하는 역할을 수행
comparing incumbency to availability and setting placement rate goals
5. Action-oriented programs
Placement rate goal를 이루는데 발생한 문제점 등을 정정해야 할 때 발휘됨
구체적 action step에 대한 실행과 감독을 누가 담당하는지 명시
6. Designation of responsibility

AAP의 책임을 맡을 책임자를 세워야 함
7. Identification of problem areas
소수민족이나 여성 고용, 고용조건이나 보상시스템 등의 문제나 방해요소가 없는지 확인
8. Internal audit and reporting system
AAP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인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내부 보고 스케줄, 프로그램 개선 절차 등이 포함
9. Signature by an executive
CEO나 senior site executive가 AAP의 총책임을 맡음
Additional AAP Considerations
EEO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전해야 함
내부적으로 소책자 발간 및 포스터 게시, 외부적으로 채용광고에 정책 명기
OFCCP는 소수민족과 여성의 고용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Required Compliance with AA
OFCCP는 EEO와 AA에 대한 연방법 및 규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AA규제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ompliance evaluations를 수행
1. Who may be audited
모든 연방 계약자를 매년 감사하는 것은 아님
감사 대상 선정기준: 랜덤, 차별에 대한 불만 증가, 지역사회 단체의 압력, 건설업의 멤버,
처음으로 연방 계약자가 될 때, 계약 규모가 클 경우
2. How an audit is conducted (Type of Compliance Evaluation Audit)
Compliance review: 계약자의 고용 및 복리후생, AAP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및 평가
Off-site review: AAP의 평가 및 분석, 계약자가 제공한 문서로 심사
Compliance check: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검토
Focused review: AAP의 구체적 사안에 집중
3. What happens when the audit is completed
OFCCP에서 compliance investigation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송부
Compliance Evaluation Letter for Minor or No Violations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노동부에서 화해협약을 발행
심각한 위반사항에는 차별대우, 합리적 노력 부족, 성실한 입장표명 부족, 부적절한 문서 등이 포함
Glass Ceiling Reviews / Corporate Management Review
 

GCR : (여성. 소수파의) 승진의 최상한선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AA(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중간계층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지만 상위계층에서는 GCR 차별이 있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OFCCP는 contractor의 중역계층 프로그램을 review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공식적으로 GCR = Corporate Management Review. Compliance evaluation과는 차이 많음 (Compliance Office = 특별감사책임자, 보통 변호사를 지명)

 

GCR

· HQ에서만 실시

· 실무그룹 분석보다는 사장과 중역의 의사결정에 초점. 민감하고 사적인 조사

· Compliance evaluation과 동시에 진행하지만, 신뢰성 확보를 위해 CO의 normal compliance review와 별도로 a team of OFCCP에서 corporate management review 완성

 

Corporate management review에 포함 사항

· Management position 충원 방법

· 후보자 승계 계획

· 상위계층 승진. 이동 process

· HQ 동향

· 중역 성과 평가

· 중역 개발 과제

· 중역 후보자 훈련

· 멘토링 & 네트워킹 program

· 중역 보상 package

· 중역 만기(종료) 정책과 절차

 

 

Voluntary Compliance with AA (자발적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대법원 판결 : Voluntary AAP -> legal. 허나 guideline은 따라야 함

 

Guideline

· AAP의 목적은 past discrimination에 대한 명확한 개선

· AAP가 교정하려하는 여성 and/or 소수집단의 명확한 저활용 조짐

·  남성과 소수집단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job interest and right)에 불필요한 간섭은 없어야 함

· AAP 목적 달성되면 -> eliminate that goal

· Position에 선발된 모든 후보자는 저임자(적격) 여야 함

·  organitional enforcement mechnism as well as grievance procedure(분규처리수단) 포함

 

Fairness Issues

 

EEO law 그 자체로는 불공평을 막지 못하지만

EEO의 목적과 AAP는 현장(일터)의 모든 사람들을 더 공정하게 만듬

 

최근 법원 판결은 government AAP에 대하여 보수 기조. past discrimination 증좌 요구. employer는 protected classes에 일시적 특혜줄 수 있다.

 

Reverse Discrimination (역차별)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1978)>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판결 중 가장 유명

개요 : 입학정원 16%를 소수인종학생들에게 특별 전형 -> 부당주장 -> 학교 패소 (대법관 5:5, powell 찬1.반1)

판결요지

· 과거의 사회적 차별로 인해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소수인종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종분류에는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연방정부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1964년 민권법 6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

· POWELL : 헌법상 심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하였지만, 적절한 조건하에 특정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은 헌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함.

·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는 동대학에 그를 입학 시키지 않아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동대학이 소수인종지원자들에게는 입학정원전체를 놓고 경쟁하게 한 반면, 원고에게는 전체입학정원의 84%만을 놓고 경쟁하게 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함으로서 이 문제를 전통적 원칙과는 다르게 봄 (일반 84%, 소수 100%)

 

평가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적용될 심사기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는 점

 

<United Steelworkers v. Weber (1979)>

 

개요

· 백인 남성 Weber, 알루미늄회사 Kaiser 상대 소송

· 백인 노동자보다 연공서열이 낮은 흑인노동자를 숙련 기술훈련생으로 선발한 것은 민권법을 위반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제기

판결 (연방대법원) : 회사가 인종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채택한 적극적 조치는 타당

대법원 강조사항

· 민권법 7장 목적과 부합

· Plan은 인종균형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인종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음

· Plan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인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

· 어떠한 백인들의 해고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무고한 백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으며, 직업훈련 계획에 있어서 백인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성 인정.

 

<Johnson v. Santa Clara County Transportation Agency>

개요

· California 주 Santa Clara 군의 시수송기관이 채택한 자발적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인정 (6:3)

· 승진된 여성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탈락한 한 백인 남성에 의해 문제 제기

· 시 조치는 고용. 승진에 있어서 성을 고려하고 있음. 차별 소송을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동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된 된 것.

 

Brennan 대법관

· 원고는 Web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판시했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요건들에 California주 Santa Clara 시수송기관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위반 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 이었음

· 동 계획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무고한 자들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 Weber 판결의 요건을 충족시킴.

· 종료일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남녀간의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균형을 성취하면 자동적으로 종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님.

· 결론 : 과거 차별의 효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중시하는 민권법 제 7장의 취지에 부합.

 

<Taxman v. Board of Education of Piscateway 1993>

하급심 :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백인 교사들에 비해 소수인종 교사들을 보호하는 Piscateway 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민권법 7장에 위반으로 판결.

 

개요

· 1975' New Jersey주 Piscataway 시교육위원회는 소수인종학생과 교직원 적극 유치. "모든 경우는 가장 능력있는 후보자가 교사에 임명된다. 단 후보자간의 능력이 동일할 경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가 우선적으로 고려 됨"

· 1989' 한 실업계고 한 명 해고 결정. 백인 흑인 각 1명 중 백인 해고

· 백인 교사 (Taxman) : EEOC에 고발 -> New Jersey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 승소판결, 손해배상 재판 명령 -> 재판중 복직 -> 제재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소급임금(back pay), 후생복지특별급여(fringe benefits) 지급 명령 -> 교육위원회는 항소, Taxman도 손해배상 청구 주장 항소 -> 제 3 순회 항소법원은 연방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인

  -. 제 3 순회 항소법원 판결 요소

· 교육위원회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민권법 7장 위배

· Johnson 판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해고하지는 않았음

· 민권법 7장 목적 : 고용차별을 제거함으로서 직장에서의 평등한 고용기회 확립. 과거 차별로 인한 소수 인종의 과소대표와 인종간의 분리 현상을 치유 (미래의 차별을 예방하는 것도 포함)

· 동정책 목적 : 교직원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있고, 이는 민권법 7장의 목적에 위배

· 무고한 비소수인종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Weber 판결의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두 번째 유효요건에도 위배

 

연방 대법원의 판결

· 1996. 시교육위원회는 연방대법원의 심사 요구 -> 1997 사건이송 명령서 받아 들임 -> 교육위원회가 Taxman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동의 -> 합의.

· 전국민권운동연합회의 유도로 합의 : 자발적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금지시키는 선례 우려하여 종용

 

<Grutter v. Bollinger & Gratz v. Bollinger 2003>

개요

· Michigan 주립대학의 law school 입학에 있어서 인종을 고려 요소로 삼는 정책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5:4로 합헌 (Grutter)

· 다수의견 쓴 O' Connor : 대학들, 특히 law school은 많은 미국 지도자들의 양성소다. 적법하게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미국내 모든 인종과 민족들 중 능력있고, 자격있는 개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함

· 반면 같은 날 선고된 Gratz 사건에 있어서는 위 대학의 학부입학에 있어서 인종요소 고려 정책은 위헌

주의 : 이들 케이스는 employment가 아닌 students를 다뤘으므로 employment Issue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좀 그렇다.

 

<General Dynamic Land Systems, INC, v. Cline 2004>

 

· ADEA는 나이든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workplace decision으로부터 40대의 비교적 젊은 노동자를 protect 못함

· 2002년의 제 6순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임

· 50대에 받는 retiree medical benefits를 40대는 주지 않은 것을 ADEA 위반이라 주장

· ADEA의 목적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advantage 차별로 부터 나이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음

 

 Quota vs. Merit Hiring

 

Quota : 인종 성등에 기반하여 확정된 고용. 승진율. Weber & Johnson에서 봤듯이 대법원은 경직된 Quota system은 허락 안함

 

<<City of Richmond v. J. A. Croson Company 1989>>

개요

· Virginia주 Richmond시 시의회는 그 지역 건설업계에서 소수인종이 운영하는 회사가 과소대표(under-represented)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시건설계약의 30%가 소수인종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할당될 것을 명하는 시조례 제정

· J. A. Croson 사는 이 조례에 소송 제기 -> 연방 항소법원 위헌 판시 -> Richmond 시가 연방대법원에 상고 -> 위헌 판결

· 여성대법관인 O'Connor : 과거 소수인종에 가해진 누대에 걸친 차별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의회나 .주의회가 소수인종 할당제를 합법화 할 수 없다 보면서 위헌 판결 내림

 

추론 요지

· 긴절한 정부이익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선택된 수단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좁게 구체적으로 (narrowly tailored) 규정 되어야 한다.

· 과거 특정한 차별이 존재 했음이 발견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 어떤 인종이 어떤 사업에서 단순히 과소대표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합리성 없는 부당한 차별이 있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참고

· 소수 인종에 대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전반에 걸쳐 엄격심사를 적용한 최초 판결.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심사에 전통적인 차별유형에 적용했던 것과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함

·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구분하는 Bakke 판결의 법리를 포기

 

BFOQ (선의의 직무요건, 진정성 직업자격 기준, 성실한 직업상의 적성)

·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한 차별이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의 고용 조건

· 예. 종교교육원, ENTERTAINMENT사의 인디언 역할

· 인정범위 좁음. EMPLOYER 주의 요망

 

ELPI

고용관련 소송시 EMPLOYER 에 필요 (고용차별, 직장성희롱, 잘못된 해고, EEOC 등의 기소시

 

Protection

· -. 성희롱

· -. 차별

· -. 잘못된 계약해지

· -. 고용계약 불이행 (위반, 침해)

· -. 부주의한 평가

· -. Failure to employ or promote

· -. 잘못된 훈련

· -. 경력 (출세, 성공) 기회의 박탈

· -. 잘못된 감정적 고통의 형벌

· -. Mismanagement of employee benefit plans

 

회사 승소. 패소를 떠나 법적 비용 부담. 징벌적 벌금 or 범죄적 벌금은 일반적으로 부담하지 X

손해배상 : EPLI에서 배제된 근로자 보상 같은 보험은 다른 보험으로 cover
2-4. Gender Discrimination &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orkplace Harassment and Discrimination

Title Ⅶ는 성(gender)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였다. 부가적인 법과 규정은 다른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료 혹은 보호받는 조직에게 경멸적인 농담을 하다 경우는 어떠한가? 희롱사례는 역사적으로 성적인 것에 포커스 되어진 반면, 최근 법정의 결정은 다른 타입의 희롱까지 포함하고 있다. EEOC는 고용주가 불법적인 차별과 희롱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왔다. 

Background Of Sexual Harassment Legislation
 연방법원은 인종에 대한 희롱이 인종차별인 것과 같이 성희롱이 성차별의 일종이라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지켜왔다. 법원과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EEOC의 가이드라인(1978년 제정)에 포함되어 있는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이용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행동(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Type of Harassment

성희롱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 - Quid pro quo
Quid pro quo는 물물교환을 의미한다. Quid pro quo희롱은 발생한다. 상사의 성적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임금인상, 승진, 계속적인 고용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빼앗기는 것 사이에서 근로자가 압박을 받을 때 일어난다.


- Hostile environment

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는 성적이거나 다른 차별이 너무 신랄하고 광범위해서 개인의 성과를 방해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는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업무환경을 창조하고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웰빙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을 끊이지 않게 한다. 법원은 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는 상사, 동료, 고객 등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행해진다고 판시해왔다. 

Precedent-setting harassment cases

다음의 판례들은 harassment 영역에 중요한 판례이다.

Merittor savings Bank v. Vinson (1986) : 
대법원은 Quid pro quo인지 Hostile environment인지 판단하지 않고 처음으로 Title Ⅶ에 위반한 성희롱 사건이었다. 법원은 하급법원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common-law 원칙이 적용할 것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ommon-law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과 Ellerth v. Burlington Northern Industries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급법원에서는 상충되는 판결이 나왔다.

* common-law에 대해서는 Module 5에서 논의될 것이다. 

Harris v. Forklift Systems, Inc. (1993) : 
대법원은 원고가 구체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했다. Harris는 독설이 가득한 작업장(abusive work environment)을 이유로 그녀의 전 고용주를 고소했다. 그 기준은 이전의 Meritor Savings Bank사건에 이어 대법원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사업장에 신랄하고 광범위한 행동으로 hostile하거나 abusive한 사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차별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Title Ⅶ 위반이다.

Harris케이스에서 Reasonable person이 hostile하거나 abusive함을 주관적으로 느낄 때를 hostile하거나 abusive한 환경이라고 한다고 정했다. 근로자의 정신적 웰빙에 끼치는 영향이 원고가 abusive한 환경이라고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ice, Inc (1998)

이 사건에서 원고 Oncale은 이성애자인 남자에게 고용되었다. Oncale은 상사와 두 동료가 그를 희롱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Quid pro quo과 Hostile environment 둘 다를 주장하면서 Sundowner, 상사, 동료를 고발하고 사직했다. 

☞ 대법원은 동성간 희롱도 Title Ⅶ에 의해 규율된다고 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sexual Orientation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소송 가능한 ‘성 때문에’ 희롱을 받는 특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 and Ellerth v. Burlington Northern Industries (1998)

이 것은 City of Boca Raton에서 일하는 여자 구조원과 관계있다. 그녀의 재직기간 동안 Faragher는 그녀와 다른 여자 구조원이 직속상사 두 명에 의해 성희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City of Boca Raton는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해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상사 두명은 그 규정을 몰랐다. 사실 이전 구조원도 시 공무원에게 성희롱을 받았음을 보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상관은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었다. Faragher는 사임하고 Title Ⅶ을 위반한 Hostile environment임을 이유로 제소했다.

Ellerth사건은 여자인 Ellerth를 성희롱한 Burlington Northern Industries의 중간책임자와 관련있다. 그 manager는 Ellerth에게 성적인 우선(advance)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나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 Ellerth는 14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승진이 되었다. Burlington Northern Industries 역시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Ellerth는 회사 누구에게도 성희롱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성희롱 때문에 퇴사하였고 불법적인 성희롱과 Constructive discharge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Constructive discharge는 모듈2의 섹션2-10에 나온다. 고용주가 근무조건을 너무 참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근로자가 사직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을 의미)

Faragher와 Ellerth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용과 관련된 조치(예를 들어 감봉, 승진누락, 좌천)가 수반된 상사의 희롱인지 여부를 따졌다. 고용과 관련된 조치가 수반된 상사의 희롱이었을 때, 고용주는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책임과 손상을 방어를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희롱을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원고는 비이성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의 법적의무는 vicarious(대리의) liability이다. vicarious liability이란 한 당사자의 잘못된 행동을 다른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법원칙이다. 이 원칙 때문에 고용주는 법적으로 차별적인 행동을 한 그들의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다. 

Faragher와 Ellerth결정은 고용주가 상사의 성희롱에 대해 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성립했다. 

- 종업원의 행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이 있다. 회사는 적절한 개입(해고 등을 포함하여)을 통해서 종업원에 의한 학대를 즉각적 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종업원이 예방적이고 교정적인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책임이 회사에 있음.

Pennsylvania State Police v. Suders (2004)

이 사건은 여자 경찰관 Suders가 성적인 가혹행위를 받아 사직하도록 압력을 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Suders는 Pennsylvania State Police를 Title Ⅶ에 근거한 Constructive discharge와 성희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Constructive discharge에 tangible employment가 있어야 한다는 의문은 Faragher와 Ellerth결정에 의한 고용주의 반증을 배제하였다.

2004년 6월 대법원은 명백한 고용조치가 없는 Faragher와 Ellerth사건에서 Constructive discharge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만약 상사가 역으로 Constructive discharge에 대한 공식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 적극적인 반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반증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에 법원은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하급법원에게 명령하였다. 만약 근로자의 사직이 그의 좌천, 승진거부, 직무변경, 감봉, 고용형태의 변화 결정후에 즉각적으로 있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다. 

Suders결정은 고용주의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정정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증가시켰다. 

Employer Responses to Harassment

1999년 EEOC는 고용주가 성희롱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분류를 하였다. 

<Recommendations for an Effective Harassment Policy/Prevention Program>

- 서면으로

- 성희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어떨 때 침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리고

- 불만을 알리는 제도를 만들고

- 성희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관리자를 교육시키고

- 모든 불만사항에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 잘못된 희롱에 대하서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 관리자와 근로자간에 이런 정책에 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라

서면으로 씌여진 성희롱 정책은 구체적인 실례를 싣고 있어야 한다. 

- 보호받아야 할 그룹 사람의 membership을 경멸하는 것

- visual message를 게시하는 것

- 보호받아야 할 class에게 상투적인 농담을 하는 것

- 보호받아야 할 class의 별명을 부르는 것

- 부정적인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행동 

Workplace during normal working hour 뿐만 아니라, business travel, work-related social function(off-site에서 열린 것일 지라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고충처리 제도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사내에 정식적인 고충처리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나, 원고가 이를 활용하는데 실패하면,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성희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학대의 정의에 성 뿐만 아니라 인종, 피부색, 나이, 종교, 장애, 국적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Sexual Orientation Guidelines

현재 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은 없다. 최근에 국회에서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통과된 것은 없다. 그러나 주나 지방 법 차원에서 sexual orientation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있다.

많은 주와 지방 판사들은 gender identity를 시민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것은 성전환자 들을 보호할 것이다. 

연방법에서 Sexual orientation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voluntary step이 존재한다. 추천된 방법은 figure 15에 나와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규정이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2.5 Organizational Staff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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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responsibility includes as follows:

· 조직의 장단기 목표 성취를 위한 workforce requirement 규명(identify)

· Workforce requirement 충족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트렌드 분석

This section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 내부 노동력 평가 기술 (기술 테스트 및 조사, 통계적 노동력 분석)과 고용정책, practice, procedures

· 과거/현재 staffing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양적 분석

· 평가 및 분석 필요

· Planning techniques

· 양/질적 조사 방법과 분석, 해석, 의사결정을 위한 tools

· 기능적 영역의 HR 활동과 프로그램 간의 상호관계

· 노동력 계획과 고용을 위한 국제 HR과 글로벌 노동력의 밀접한 관계

Internal workforce planning

Staffing은 조직 측면에서 인적 자원의 수요를 규명하고 각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HR의 기능을 나타낸다. Staffing 활동은 내부적인 전환배치와 외부적인 채용을 포함한다. 

Staffing을 통해서 조직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충족할 수 있으며, staffing plan은 조직의 전략 계획을 뒷받침해야 한다. 

HR은 조직의 전략 계획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HR의 기능은 HR planning strategy를 예상하는 책임이 있다. HR planning과 strategy를 구분하는 조직도 있고, 통합하는 조직도 있으나, planning과 strategy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HR planning은 피고용자의 기술과 노동자 수요를 예상하기 위해 corporate strategy를 고려해야 하며, HR 전문가는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물론, 현재 조직의 위치도 직시해야 한다. 

Workforce planning은 조직이 노동력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과정이며,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력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노동력의 미래 구성을 예상(forecasting)하는 과정과 현재와 미래 staff 사이의 gap을 분석하고, 그 gap을 어떻게 줄여 나가며, 전환배치와 트레이닝, 채용, 아웃소싱을 통해 최상의 필요 충족을 이루도록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상(forecasting)이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토대로 미래 상황을 규명(identifying)하는 것을 말하며, HR의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좋은 planning 수단이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 도전하기 위해 HR은 인력 자원과 관련된 비용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하며, 물론 예상(forecast)은 오류(error)를 전제로 한다. 예상의 무수히 많은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신중한 계획을 통해서 HR 전문가는 조직의 목적과 전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The Needs Analysis Process

Needs analyses 이유: 1) 보상 전략 규정, 2) 피고용자의 트레이닝 필요성 결정

노동력 계획과 고용 면에서 needs analysis는 조직의 staffing strategy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Staffing needs analysis은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상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 노동력을 적절히 mix할 수 있다.

Staffing을 위한 needs analysis의 4 단계:

· Supply analysis (공급)

· Demand analysis (수요)

· Budget analysis (예산)

· Strategic analysis (전략)

Diagram in Figure 16 (p. 2-94) - The staffing Needs Analysis Process

: Need analysis 과정 및 key staffing을 위한 각 단계의 질문

	Supply Analysis: Where are we now? What do we have?

장/단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ersonnel mix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

Gap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업무의 범위(pool)를 넓히기 위해 외부에서 source를 찾아봐야 하는가?

그 gap은 로컬 영역에 노동자로 채워질 것인가? 또 다른 곳에서 지원자를 구해야 하는가?

그 gap을 장/단기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확대를 통해 해결할 것인가?

	↓

	Demand Analysis: Where do we want to be? What do we need?

축소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어떤 영역에서?

조직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staff는 필요한 지식, 스킬, 능력을 갖고 있는가?

조직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job description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는가?

각 업무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피고용자가 필요할 것인가?

	↓

	Budget Analysis: how can we achieve cost-effective staffing?

Labor cost와 연동되는 것은 무엇인가?

Cost manage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

	Strategic Analysis: How will we get what we need?

공석을 채우기 위해 내부/외부에서 인력을 찾을 것인가?

어떤 source를 사용할 것인가?

지속적인 채용 프로그램이 있는가? 채용 전에 공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어떤 레벨의 지원자를 구하는가? Full performance level에 대한 인력 채용에서 최고의 방법인가, 혹은 entry level을 채용해서 그들을 훈련해 나가야 하는가?


Supply Analysis Techniques

Supply analysis는 기존에 필요한 수요와 비즈니스 성장 및 retention을 고려해 예상되는 미래의 수요에 따라 조직 내의 skill mix를 고려한다. 미래의 공급을 고려해 명목상 축소하기도 한다.

정확한 공급 예상은 조직 내 이동(movement)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신규 채용, 승진 및 전근/ 토사, 해고, 퇴직 및 면직) 

예상(forecast)에는 다양한 양적/질겁 분석 접근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tools은 수학적인 적용에 따른 매니저의 “best guess”에 의해 결정된다.  

HR 전문가로서 각 매니저가 조직이 기존의 인적 자원의 능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스킬 및 시간 활용 능력 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줌으로써 논리적 접근은 시작된다. 

다음의 분석 여부를 통해 유효한 공급(available supply)을 예상할 수 있다. 

· 피고용자가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 업무는 스킬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할당되고 있는가

· 업무가 재설계될 필요가 있는가

· 생산성 비율이 변하고 있는가

· 현재의 staff이 이상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능력이 있는가

· Staff의 성장성이 결과물의 확대를 능가하고 있는가

· Staff는 올바른 스킬을 갖고 있는가

· 스킬이 사용되지 않거나 missing 되고 있는가

이 같은 정보들이 수집되면 시간과 스킬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현재 staff의 경쟁력 평가로 내부 공급에 대해 간단한 계산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전환 배치할 사람 혹은 조직을 떠날 사람의 수에 따라 각 업무에 투입된 인력의 수를 고려한다.

본 계산 후 조직에 남을 사람의 수를 통해 내부 공급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에서 작용 가능한 변수:

· 업무가 동일하게 남을 것인가?

· 추가/통합되는 동안 특정 업무는 사라질 것인가?

· 미래에 딱 들어맞을 것이라고 historical data를 믿을 수 있나?

· 새로운 피고용자는 생산성, 기능성, 병가, 태도, 리더십 면에서 이전의 피고용자와 비교될 것인가?

따라서 HR은 trend and ratio analysis, turnover analysis, flow analysis 같은 tools를 사용해야 한다. 

1) Trend and Ratio Analysis Projections
[Key] Trend and ratio analyses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 relationships가 존재하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학 사용. HR 수요를 예상하는 매니저는 시간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HR 관련 변수를 찾아내야 하며, 미래 예견자로서 과거의 performance를 직시해야 한다. 

Trend Analysis Example (p. 2-96)
6년 간의 performance data를 사용한 ABC Books의 7-8년간 수요 예상

통계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수단이 사용되든 trend line은 2년 이후까지의 필요 고용자수 예상에도 사용될 수 있다. 

Ratio Analysis Example (p. 2-97)

4년간 노동 생산성 (매출 ÷ 피고용자 수) = $12,520

7번째 해의 노동 생산성을 $12,520로, 매출 $5,000,000로 가정한다면:

$5,000,000 ÷ $12,520 = 399 employees

본 ratio analysis를 토대로 HR 매니저는 4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반면, 트레이닝과 시설 확충으로 인해 새 효율이 창출되어 7번째 해에 노동력이 $13,000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5,000,000 ÷ $13,000 = 384 employees

이 경우 29명의 신규 인력 확충 필요하다. 

본 예시는 turnover가 없음을 가정하지만, turnover는 최종 예상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매출 수준, 생산성, 일할 수 있는 한계 및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와 같은 변수를 예상하는 능력은 HR forecast의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trend and ratio analysis에서 미래의 수치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핵심 결정요소는 관계의 지속 여부이다. Forecast의 근원이 되는 가정을 규명(identifying)하는 것은 정보를 풀이(interpretation)하고 받아들이는(acceptance) 데 중요하다.

2) Turnover Analysis
Turnover를 예측하는 것은 HR requirements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기술이다. 피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퇴사할 수 있다:

퇴직(Retirement) / 사직(Resignation) / 해고(Dismissal) / 일시 해고(Layoff) / 무능(Disability) / 휴가(Leave of absence) / 사망(Death)

[key] Turnover는 metric이고, 월간 총 피고용자의 수와 분리되어 나간 노동력(사직자)의 수를 추적하는 annualized formula가 사용된다.

Example (p. 2-98) – Separations at ABC Books

To calculate the employee turnover percentage:

· 한 해의 총 피고용자 수를 12월로 나눈다 = 2,704 ÷ 12

· 월 평균 피고용자 수 225명 산출

· 월평균 피고용자 수 ÷ 연간 사직자 수 = 65 ÷ 225 = 28.9%

단기간의 turnover를 구할 때 turnover 예상하는 주요 두 가지 방법:

· 기존의 turnover 비율 구하고, pay rate와 경제 상황과 같은 조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그 비율을 조절한다.

· 특정 지리적 위치 혹은 직업적 카테고리의 turnover rate 경향 분석

3) Flow Analysis

피고용자의 흐름(flows)을 예상하고, 미래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HR planner는 조직의 단위, 직무 그룹, 레벨에 따라 피고용자를 구분해야 한다. 

HR planner의 internal turnover 예상을 도와주는 수단

· 업무 기능, 부서, 기타 조직의 분류에 따라 피고용자를 위한 경력개발계획(CDP)을 분석한다. 피고용자의 target position과 그 position에 대한 준비 정도(즉시 가능, 1-2년 후)에 따라 해당 position에 대한 availability를 예상할 수 있다.

· 각 부서를 둘러싼 이동, 승진에 대한 예상치를 구하며, 이 예상치는 historical data를 토대로 이동(movement)의 가능성을 반영한다. 

· 통계적 분석을 통해 미래 이동 가능성을 분석한다. 과거의 이동 비율 및 가능성(past transition or probabilities
)을 토대로 Employee flows의 모델을 이용해 조직에 남을(remain) 피고용자의 수를 예상한다.

Example p.2-100 – Flow Analysis
: Flow analysis를 이용해 HR 매니저는 부서 내 변화를 시각화하고, 미래에 필요한 고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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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Analysis 는 조직의 미래모델과 인적자원의 니즈를 고려해야 한다.

공급모델이 발전될수록, 그 데이터는 demand analysis projection(요구분석추정)과 

비교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수와 기술의 차이는 증명될 수 있다. 

요구분석은 가장 확실한 미래만 추정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테크닉이 요구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슈는 근로자의 수와 

조직의 목표달성에 요구되는 기술을 추정하는 것이다.

■ Judgmental Forecasts

  ; 이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활용해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된다.  이 예측법은 

미래의 산업요구를 계획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다.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Managerial estimates

    ; Managerial estimates 은 이름 그대로, 관리자(manager)에 의해 예측되는 방법임.

     이는 top-down방식 또는 bottom-up방식 2가지로 행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의 

성공요인은 전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수준)에 달려있다.

②Delphi techniques(델파이 기법)

; 이 기법은 사전에 정해진 이슈와 관련된 그룹으로부터 정보를 점차 수집해나가는 

방법임. 프로세스는 과거에는 메일로 해왔으나, 현재는 팩스나, 이메일로 응답을 받아

프로세스를 간결히 하고, 완성되는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개별 참가자는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담아, 코디네이터에게 익명으로 송부되고,

    이 단계에서 개별 의견에 대한 평가는 행해져서는 안된다.

    코디네이터는 그동안의 모든 의견을 담아 참가자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강/약점을 언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끔 한다.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새로운 생각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모든 강.약점.의견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한다.

      (Figure 21 참조)

③Nominal group technique (소규모그룹 기법) –face to face

 ; 소규모 그룹 기법은 다양한 개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슈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과는 달리 면대면 토의를 활용한다.

  (논의순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독립적으로 기술한다.

  -참가자들은 논의 없이 사발통문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룹에 제시한다.

  -아이디어는 플립차트나 흑판에 요약되어야 한다.

  -그룹단위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명확화한다.

  -아이디어는 참가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순위를 매기게 된다. 

  -순위는 공동으로 계산되고, 가장 높은 순위의 아이디어는 문제나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 Statistical Forecasts

①Regression analysis(회귀분석)

   ;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Simple linear regression (1차회귀분석)

    :고용과 고용에 관련된 한가지 변수 사이의 과거 관계를 기초로 미래 수요를 예측

    예) 매출이 25% 증가한다면 이에 따른 필요한 근로자수의 예측
.Multiple linear regression (다중회귀분석)

: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1차회귀분석과 동일함.

    예)  필요한 근로자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에 운영시간을 추가해서 예측.
②Simulations (시뮬레이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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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핑은 글로벌 기업의 스태핑 니즈를 명확히하고, 확보/선발/배치하는 일련의 HR

기능임. 

HR Professional은 조직의 전략수립자와 함께 글로벌 인적자원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내부 노동력계획수립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역량레벨을 표현해야하고,

새로운 스태핑 Resource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몇가지 요인이 글로벌 Staffing에 영향을 미친다. 고려할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음.

·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관련한 조직적인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 어떤 유형의 근로자가 필요한가? (주재원, 현지인, 제3국인)

■ Organiza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Business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한 사업운영을 하는지에 따라 아래의 4가지 용어가 보통 사용됨.

	글로벌 

접근방법
	세부설명
	Impact on Staffing

	Ethnocentric


	.H.Q(본사)가 국제적 사업운영을

 엄격하게 유지함.

.지사는 자치권한이 거의 없음


	. H.Q국가의 HR 정책과 제도가

 해외로 전파됨.

. 핵심포지션은 H.Q국적 사람으로

  채워짐.

	Polycentric
	.

. 현지인이 개별 사업기능의 운영을

 위해 고용되지만, H.Q의 임무를 위해서 
승진되지는 않는다.
	. H.Q국적인은 거의 영향력이 없음.

. Staffing정책은 개별국가별로 운영.

. 국적을 넘어서는 인재와 기술의
  이동은 제한적임 

	Regilcentric


	. 사업운영이 지역단위로 운영됨.

.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지역내에서만
잘 이루어지고, 지역간은 미흡함.


	. 지역내 어떤 국적 사람들이라도 

포지션에 임명됨.

. 지역 매너저는 의사결정에 어느정도

  자치권을 갖게됨.

. 국적을 넘어서는 인재와 기술의
이동은 제한적임

	Geocentric


	.조직은 개별 본사의 집합체 보다는

 하나의 국가 비즈니스 단위로 간주됨.
.전략적인 계획은 글로벌화.

.경영은 지역단위로 운영됨.
	.HR Policy는 단일화된 글로벌 운영의

요구와 목적에 맞게 발전됨.

.근로자는 조직내에 두루 순환됨.

.인재와 기술은 가장 비즈니스 목표에

 맞도록 배치됨.


■ Types of International Employees

 ; 어떤 회사는 국외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IA(Internationally assignee)라고 표현한다.

   다른 조직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1 Expatriates or expats

: 태어난 자국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Expats는 자국에 돌아올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타국에서 일하게 된다.   

예)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미국근로자가 3년간의 기간동안 독일에서 일하는

 경우
2 Local nationals

: 해당국가에서 고용된 근로자이다. 

예)상하이에서 영국회사에 고용된 중국인을 의미함.

③ Inpatriates or inpats

   : 일정기간동안 Headquarter국가로 파견되는 근로자를 의미함.

    예) 특별한 기술을 가진 태국 국적의 근로자가 호주회사의 본사로 파견되는 경우

④ Third-country nationals(TCNs)

   : 본사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 근로자가 제 3국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예) 일본국적 컴퓨터 전문가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회사에서 독일에 있는

       포지션을 맡아 일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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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ob Analysis and Documentation

Job Analysis and Job Description Methods [직무분석과 직무기술 방법들] 

모든 조직의 성공은 그들의 종업원들의 성과에 의거된다.

조직의 모든 직무(Job)들은 조직의 미션, 목표, 목적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많은 조직들이 전통적 직급구조의 대안을 사용하고 있다. (ex. 팀, 프로젝트구성원)

따라서 “job”은 종종 “구성원의 역할”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핵심은 유사하다.

이 모듈에서 “job” “job analysis” “job description” “job specifications,”

“job competencies”의 용어를 다룰 것이다.

Job Analysis[직무분석]

직무분석은 다른 job들의 관계, 성과를 위한 개개인의 자질과 수행된 일의 환경을 결정짓는 학문이다.

직무분석 중 중요한 것은 job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job에 맞춰져야 한다.

Key

직무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세가지 주요단어: KSAs
▪ Knowledge: 수행을 위한 필요한 정보의 주요부

▪ Skills: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숙달 정도의 등급

▪ Abilities: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들

Key

최소한의 선전평가 기준은 기간이 짧은 일이라면 KSAs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Factors to consider During job Analysis[직무분석 중 고려해야 할 요소들]

직무분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를 수집한다.

▪ job context(배경): 업무의 목적, 환경, 조직구조에서의 위치

▪ job content(내용):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책임과 직책

▪ job specifications/qualification(자질):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기술들, 능력

▪ job performance criteria(수행 평가의 척도): 요구되는 행동

Job Analysis Methods[직무분석 방법들]

직무분석은 어려운 작업이다. 종업원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판단자의 이해에 영향이 미치지만 아래 항목은 최선을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메니저, 부하, 다들 소스들로부터

  추가적 영향을 미칠지라도

▪ 다양한 job수행자나, 슈퍼바이져들로부터 data를 얻는다.

▪ 획득, 요약, 최소한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technique(기술)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간결한 데이터가 서술보다 쉽다.

▪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반복 없이 업데이트가 쉬운 technique(기술)을 선택한다.

Figure25. 많이 쓰이는 분석기법 비교

	Method
	Description
	Benefits

	Observation
	직원과 수행하고 있는 job직접 인터뷰

후에 그것을 KSAs로 변환함
	하루의 과업, 수행된활동의 현실적

View를 보여준다. 

단기 생산 cycle에 제일 적합하다

	Interview
	일대일 인터뷰로 KSAs를 얻음
	Interviewer는 종업원의 응답에 기초로한 추가적인 질의를 덧붙여 한다. 전문적인 job에 적합하다.

	Open-ended

Questionnaire
	재직자, 혹은 상사의에게 KSAs의 질의서를 준다. 
	종업원과 메니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job요구조건을 만들어진다.

직무가 많은 그룹에 적합하다.

	Highly structured

Questionnaire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Job을 합리적 목적접근(목적지향적)으로 정의하다.

컴퓨터 분석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Work diary or log
	종원업의 diary를 계속 쓰게하다.

직무의 정보, 빈도, 수행시간을 기록하고 패턴,책임,직책으로 분석함
	거대한양의 데이터요구하고, job과 연계하여 뜻을 풀기 어렵다.

대부분의 직무에 적용이 가능함


Job Analysis Outcomes[직무분석 결과]

Figure26. 

Job description                         Job specifications 

▪ 직무이름과 위치                      ▪ 학력
▪ 조직적 관계                          ▪ 경력

▪ 주요 책임과 직책                     ▪ 정신적 능력

▪ 작업환경                             ▪ 육체적 스킬

▪ 개정적 책임 레벨                     ▪ 판단력 

                                       ▪ 의사결정

Job Analysis Uses[직무분석의 쓰임]

p. 2-116

Essential Job Functions

Key 앞서 이야기했던 ADA에서는 job에 대한 기초적 기능만 있다면 job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Essential Job Functions은 그 포지션에 필요한 기초적 duties(책임들)이다.
ADA는 잡의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모든 지원자들(장애인이건 아니건)은

job의 요구조건(학력, 스킬, 경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은 또한 필수적 (job)업무 기능 수행

서 요구하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나 기술들을 무시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대신에, 법은 고용주들은 전통적 수단과 업무수행(성과)의 매너 너머의 것을 볼것을 요구한다.
어떤 직업에 대한 주요한 기능에 대한 설명(성명) 은 고용의 결정을 옹호/변호?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것들은 federal compliance agencies에서 직업에 관해 조사를 할 때 참조가 된다.
어떤 (직업적) 의무들이 장애인차별보호법에 위반 될때 처음에 성명해놓은 직업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재판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주 심의를 기울여야된다,
Figure28 . Essential Job Functions Worksheet
▪ ADA guidance에 의하면 EEOC는 job function은 몇 가지 이유에 고려할 때 기초가 된다고 한다.

Figure29는 기능이 필수적인지 아니지를 결정하는 증거의 types를 제공함

Figure29. Determing Essential Job Functions [필수 (기초) job 기능 측정]

▪ 고용주의 필수 기능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임.

▪ 채용공고를 위해 쓰여진 job analysis

▪ 기능수행을 위한 시간의 양

▪ 재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 the terms of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교섭단체구성 동의서)

▪ 그 job에서 과거 재직자의 업무경력(경험내용)

▪ 유사한 jobs에서의 재직자의 현재 업무경력(경험내용)
필수적 job function의 정당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EEOC는 case by case결정이 효과적이다.

업무수행 시간의 퍼센트가 기능을 위한 필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줄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기술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업무의 기능에 대해 결정할 때 EEOC는 다음의 예를 사용하였다.

만약 종업원이 그의 대부분의 업무를 계산대에서 본다면, 계산대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기능이라고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EEOC는 퍼센트의 특정 수치를 게시하지는 않았다.

소방관이 규칙적으로 불타는 건물에서 의식불명의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소방관이 할 수 있는 this functios(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각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의 양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는 중요한 요인이다.

Section 2-6: Job Analysis and Documentation
Job Descriptions (직무기술서)
Key 

Job descriptions(직무기술서)은 직무의 중요한 특징을 요약한 것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지식, 스킬, 능력, 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직무의 신체적 요건 또한 ADA 고려사항을 위해 포함된다.

고용주는 지위를 다루는 면제된 자로서, 면제된 지위를 지지해주는 임무를 직무기술서 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Benefits of Job Descriptions

직무분석, 직무기술서와 같은 것은 조직의 중요한 도구이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평가, 선발, 채용, 인사 계획, 교육, 안전, 보상, 업적평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현실적으로 정의된 직무기술서는 가망성 있는 직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

직무기술서의 장점

· 성과계획, 배치, 승진, 조직계획, 경력개발, 장애편의를 위해 직무를 정의할 수 있다.

· 일관된 지원서를 위한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직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설명서를 줄 수 있다.

· 해당 직무의 연봉과 다른 조직의 연봉, 공식화 된 연봉을 비교할 수 있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 사업이나 이직률 때문에 늘어나거나 재배치되는 직원들을 빠르게 인사이동 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직의 업무 흐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에는 직무기술서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몇몇 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유연성에 제한이 있으며 귀찮은 페이퍼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무기술서는 아직도 유용하다.

Format of Job Descriptions

p121~122에 걸쳐 2개의 직무기술서 샘플이 있다(exempt employee와 nonexempt employee)

(2개의 샘플이 유사함으로 p121 샘플만 요약)

Sample

Job title(직위): vice president of engineering (엔지니어링 담당 부회장)

Department(부서): Engineering

Position summary(직위 개요): XYZ 회사의 엔지니어링 관리와 지도

General purpose: 전략계획, 제품 디자인, 품질 보증, 문제 해결

Role qualifications(역할 자격)

·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 디자인 실행

· 효과적 생산개발을 위한 팀 관리, 파트너십

· 품질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통제

Position responsibilities(직위 책무)

· 품질 표준화 유지를 위한 공정과 방법의 개발 및 지도

· 제품 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엔지니어링 전문가 제공

· 엔지니어링 예산 관리 / 현재의 재료 관리 / 제품 디자인 관리

· 제작 필요와 능력에 기반한 개선을 위한 방법, 재료, 레이아웃 추천

· 엔지니어링 팀에 필요한 독창성을 설립, 개발, 관리 / 연관된 업무 수행

Essential skills and experience

· 엔지니어링, 경영관리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 리더십: 사람들을 이끌고 결과를 이끌어 내는 증명된 능력

· 기획력: 앞서 생각하는 능력과 1,2년 후 앞을 볼 수 있는 능력

· 관리능력: 우선순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

· 문제 분석력과 전략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만족시키는 문제 해결력

· 엔지니어링 관리, 품질 보증, 비용 분야에서의 기술적 스킬

· 고객우선마인드 / 좋은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 높은 성과를 내는 팀과 능력 있는 팀원 / 회사 가치에 헌신

Valued but not required skills and experience(높이 평가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스킬과 경력)

· MBA / 엔지니어링 평가와 제조환경 분야의 경력 / 숙달된 컴퓨터 능력

Reporting to this position: 엔지니어링 매니저, 10명의 팀원을 맡고 있는 직위

Physical demands and work environment: 이곳에 기술된 신체적 요구와 근무환경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인들이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체적 요구: 직무의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직원은 보통 서기, 걷기, 앉기, 손과 손가락 사용하기, 도구 다루기, 손과 팔 뻗기, 말하기 듣기 등이 요구된다. 직원은 25파운드를 들거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장님, 약시, 색맹, 난시를 포함한 특수시력은 초점을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근무환경: 근무환경의 소음단계는 보통 수준이다.

General sign-off(서명): 직원은 회사의 모든 정책에 충실히 하고 회사 정책에 지지하는 롤모델로 행동할 것이 기대된다. 나는 이 설명서와 직무기술서를 읽었고 이해했다.

Signature

Elements of Job Descriptions

직무기술서는 아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Summary: 직무의 목적과 목표를 4~5문장으로 요약하여 나타냄, 직무의 주요 책무와 기대하는 성과결과, 행동의 자유 정도도 다룸

· Essential functions: 과업, 의무, 책무를 나타냄, 왜 이 기능이 요구되는지 설명되어 있음

· Nonessential functions: 갖추고 있으면 좋으나 굳이 필요 없는 것, 용모

· Knowledge, skill, and abilities required: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

·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개인의 권한의 범위, 재직중인 직무의 목록 포함

· Working conditions: 직무수행 환경, 특히 불쾌하거나 위험한 조건

· Minimum qualifications: 직무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스킬, 능력

· Success factors: 직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공헌할 수 있는 개인적 성격

Job Specifications (직무설명서, 직무내용)
Key 

Job specifications(직무설명서)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직무설명서는 안전하게 법적 방어를 하기 위해 주의 깊게 표현해야 한다.

직무설명서는 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요구되는 경험, 훈련, 교육, 면허, 자격증

· 신체적, 정신적 손상

· 조직의 책임 단계

직무설명서에는 이상적인 지원자의 요건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요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매니저 직무의 경우 6년 이상의 경력과 재무학 석사학위는 필요 없다. 3년의 경력과 경영학 학사면 족하다.

Guidelines for Writing Job Descriptions and Specifications
직무기술서와 직무설명서는 실제 조직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업과 책무에 기반해야 한다. 

직무기술서와 설명서 작성을 위한 팁

· 직무를 현실적으로, 사실적인 직함으로 나타내라

· FLSA exempt 또는 nonexempt status를 확인하라

· 4~5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하라

· 주요 의무, 과업, 책무만을 기입하라

· 필수적인 직무 기능을 확인하라(어떤 기능이 중요한지 모르면 불필요한 기능이 기입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지식, 스킬, 능력을 재검토하라

· 승인과 날짜를 확보하라

· 적당한 거부표현을 포함하라(다른 직무에 임명될 수 있음, 직무기술서가 변경될 수 있음)

· 품위를 떨어뜨리는 직함을 쓰지 않도록 하라

· 구체적 성별을 나타내는 직함을 쓰지 않도록 하라

· 백분율을 쓰지 않도록 하라

Job Competencies (직무역량)
Key 

Job competencies(직무역량)는 성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팀과 연결될 수 있는 지식, 스킬, 능력, 개인적 특성을 말한다. 직무역량은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Competency model(역량모델)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의 집합이다. 

역량은 기본적인 직무 지식, 스킬, 능력 그 이상이다. 

역량은 보통 오랜 시간에 걸쳐 설계되고 성공을 위한 복합적인 능력과 특성, 지식의 편집으로 나타난다.

구체적 역량은 조직마다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많은 조직들이 구체적 과업, 의무, 지식, 스킬, 책임보다 오히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이나 팀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직무분석 접근을 위해 역량의 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접근의 중요한 특징은 조직 성공에 공헌할 수 있는 주요 사업 목표나 가치를 위해 역량을 정렬한다.

역량을 정의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행동자 인터뷰가 주로 쓰인다.

Example: 레스토랑 체인 관리 역량

직원관리 / 고객서비스 제공 / 영업 촉진과 정직한 의사소통, 상호존중, 강한 팀웍

고객에게 100% 만족을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의 질과 표준 유지 / 수익성 달성과 유지

직무설명서는 직무의 구체적 설명 위주이며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수행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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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Staffing Alternatives
인력계획과 고용전략은 비정규직에 관한 고려 없이 완전할 수 없다. 또한 대안적인 staffing으로서 언급함에 있어, 비정규직은 채용 풀(Source)에 있어 대안적인 방법이자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로서 사용된다. 조직에서 정규직을 직접 채용하고, 감독하고 C&B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법 등 많은 staffing approach는 가능하다.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임을 말해주는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 open position에 공급될 근로자 부족

· 계절적으로 일이 peak일 경우

· 예상치 못한 회사 운영상에 활황, 불황 시 

· 특정 필수 기술이 special한 프로젝트에 필요할 때

조직이 제때 재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조직의 성공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음에 따라, 비정규직은 고용주에게 몇몇의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Ty pes of flexible or alternative staffing

하나의 크기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에 비정규직은 필요없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많은 조직에게 이익을 준다. 다음 페이지의 Figure 39는 많은 종류의 비정규직의 중요한 특성을 요약한다. 

Independent contractors는 그 밖의 비정규직에게 공급한다. 그들은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약에 의해 독자적으로 고용된 개인이다. Independent contractors는 일반적으로 판단, 기술, 여가에 있어 고도의 독립성을 가진다. 그들은 계약, fee basis에 의해 돈을 받고 Form 1099를 발행받는다.

Figure 39

	Staff Option
	Description

	Flexible Staffing Administration by the Organization

	Temporary Assignments
	근로자는 특정한 기간 혹은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정규적인 인력의 공급으로서 특정 직무에 일할 것으로 고용된다. (Employees hired to work on a specified job to supplement the regular workforce on a short-term basis or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Temporary employees-floaters
	특정기간 혹은 짧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자. 몇 몇의 포지션을 돌거나 필요한 부서로 움직이기도 한다

	On-call workers
	필요할 때만 연락받고 일하는 근로자

	Part-time employees
	계속 일하는 정규직보다 조금 일하는 근로자; 많은 요인에 의해 이익을 받을만한 자 (예. 주당 근로시간)

	Seasonal worker
	다양한 산업(예. 농업, 건설, 관광, 레저) 에 있어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파트타임 혹은 casual한 근로자. 

	Flexible Staffing Administration Outsourced

	Finite temporary help
	일시적으로 회사를 돕기 위해 고용된(employeed), 채용된(recruited), 걸러진(screened) 근로자; 일시적으로 회사에 묶여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일하는 개인 (예. 근로자의 병가, 육아휴가 동안) 

	Temp-to-hire programs
	특정 시간 동안 능력을 발휘하여 일을 수행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예정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

	Contract workers
	긴 기간동안 일을 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근로자 (예. 엔지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전문가); 회사와 technical service firm과의 계약 함


Ty pes of flexible or alternative staffing Arrangement

고용주는 다른 서비스 합의를 통해 staffing firm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특정 비정규직의 선택은 다양한 선택사항, 재정적, 법적 요인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존한다.
· 수행하는 직무의 기능

· 요구되는 감독의 수준

· 시간 제약 (예. 채용을 위해, 일을 완성하기 위해)

· 재정적 제약

· 법적 위험과 책임에 대한 고려

위의 사항에 대한 정보는 이 section 후반부에 다룬다
	Service Arrangement
	Description

	Payrolling
	회사는 특정한 사람을 알려고 하고 staffing firm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arrangement하는데 보통 traditional temp보다 돈이 적게 든다

	Employee leasing or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조인트 벤처회사의 경우, 모든 혹은 대체 가능한 모든 직원을 별개의 장소에서 혹은 시설에서 인력을 빌려주는 회사로부터 변환시킨다. PEO는 근로자를 빌린 후에 다시 돌려준다. HR에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다루는 동안 (예. 급여, 상여,. 인사기록 운영)

	Temp-to-lease programs
	회사는 두 staffing firm과 계약한다. 일반적으로 temp service 회사와 PEO; temp firm은 고객사와 오랫동안(하지만 일정기간) 거래한다. 그 기간 후에는 근로자는 lease status가 되고 PEO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격을 얻는다

	Outsourcing or managed service
	특정 기능을 운영하는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인 회사는 그 기능을 전체를 책임지고 담당할 사람과 계약한다. Core business 주위 업무를 담당한다 (예. 보안, 조경, 식당) 혹은 운영과 매우 밀접한 분야(예. 비정규직 운영담당 혹은 IT 기능)


최근 free agency라는 용어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노동통계청에는 free agency라는 분류가 없다. 대신에 On-call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 contract firm을 통해 공급받은 근로자를 하나로 통틀어 ‘nontraditional worker’라고 부른다. 다른 정의들은 약간씩 다르다. free agency, flexible staff, contractor, temporary workers, contingent worker 간의 서술에 의해 어떤 착오는 존재한다. 이런 근로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란 것이다. 

HR’s Role In Flexible Staffing
조직이 비정규직 사용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서면으로 해야한다. 확실히 비정규직를 arrange하는 문제는 직설적이다.: 능숙한 사람을 받아 들여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특정 기술이 필요한 일에 집어 넣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규정은 이해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규정을 기록할 뿐이다. 그래서 최선의 규정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업무에 대해 주의시키는 것이다. HR은 비정규직 서면계약에 대해 경험있는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조건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움이 될만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

· 예문 혹은 약관을 조심해라. 당신은 규정의 모든 것을 동의하고 이해하여야만 한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만족스럽게 설명되어지지 못할 것이거나 제거되게 될 것이다.

· 명확성을 지켜라. 규약은 간단하고 직설적이어야 한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후에 해석상에 있어 모호한 조항은 위험하다.

· 경쟁적인 가격 책정을 협의하라. 할인률, 사용에 관한 환불, 그리고 공짜인 서비스에 관해 요청하라.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라. 논쟁이 발생할 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 절차에 대해 선택사항과 뺄 것에 대해 간단히 포함해라. Fixed-term agreements를 조심해라. 회사는 어떤 이유로 불만이 있다면 규약의 선택사항을 뺄 수 있다.

· 규약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관계가 끝났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조항을 협의하라. 끝날 때에 관해 정확하게 살피는 것을 필요없는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다. 

Co-employment issues
 Co-employment 혹은 joint employment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조직이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과 채무를 파견업체와 나누는 상황을 묘사한다. Co-employment 규약은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관계, 권리, 의무 요약한다. 

 잠재적인 채무는 비정규직 조약의 본질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다. 전통적인 temporary staffing 모델에서 파견업체와 고객사는 대체로 co-employer 혹은 joint employer로 보여졌다. 대부분의 노동법하에서 

 고용 조건에 관한 통제가 부족할수록 Co-employment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Legal Considerations

 어떤 한 개인이 당신의 근로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판단 위험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규직에게만 이익을 나눠주거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에서 잘못 분류하는 것.

 일시적인 파견업체와 고객사 둘 다 고용주로 보아야 한다.

EEOC는 EEOC 규정준수 매뉴얼을 공급하면서 세부적인 강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였다. 부가된 가이드라인은 아래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 파견업체와 고객사의 연방 차별금지법 위반에 관한 법적 책임

· 고용주와 파견업체 사이에 책임의 분배

· 특별한 ADA 이슈에 대한 설명 (가령, 장애인 인터뷰 시 허가할 수 있는 질문인지)

· 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요청과 책임
The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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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은 vacancy에 가장 맞는 후보자를 고용하는 과정.

필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자를 narrow down하는 filtering의 연속 과정임(Figure 41 참조).

각 단계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따라서 고용자는 조직의 요구사항에 따라 qualifications를 갖춘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다.

Step 1: Analyzing Application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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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이후 지원자의 application form, resume를 분석하고, 최저 채용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를 가려내는 것이 채용에서 첫 번째 filter가 된다. 외에도 application form, resume는 reference check과 질문을 위한 source가 된다. 본 단계에서 prescreening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line management가 qualified candidate를 인터뷰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다. 
Types of Application Forms

많은 고용자들이 한 가지 application form을 사용하지만, 다양한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한 개 이상의 주(state)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 각 주법에 맞게 다른 application form을 둘 필요가 있다.

1) Short forms

사전 screening interview에 사용됨. 후보자에 대한 minimal background information만 포함. Recruiting source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prescreening device로 electronic application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short form으로 봐야 함. 

2) Long forms

In-depth interview 위해 사용됨. 후보자의 qualification에 대한 세부 정보 포함.
3) Targeted application forms

특정 포지션에 대한 업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들어짐.

4) Weighted application forms

job analysis data로 만들어지는 form.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스킬, ability가 결정되면, 절대 가치를 각 응답에 할당한다. 지원자의 응답은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form을 만들고 업데이트 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 소요되며, 부주의로 EEO guideline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5) Resume

강점과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지원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지원자는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나이 및 기타 특정 사항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고용자는 그 같은 사실을 채용과정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Resume를 제출한 지원자 또한 application form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resume에서 과장한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는 application form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Application form은 지원자가 본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진술(statement) 부분도 있다. 만약 거짓된 정보가 있을 때 고용종료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 

Application form의 요소

· Basic personal data (인적사항)

· Education or training (교육 등)

· Special skills (스킬)

· Work history (including dates of employment) (경력)

· References (추천서)

· Authorization to check references (추천서 확인 권한) 

· Employment at will and other waivers (임의고용 및 기타 권한 포기)

· The organization’s EEO statement (조직의 EEO 성명)

· Signature of applicant (지원자 서명)

· Authorization to verify all information provided (진실임을 확인할 권한)

· Statement regarding truthfulness of information provided (정보가 진실이라는 확인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key issues

· 해당 업무의 최저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 교육 및 경력

· Employment history에서 설명되지 않는 gaps

· Frequent job changes

· 책임과 권한이 낮은 직무로 내려가는 경향

· Blanks

잘 만들어진 application form은 prescreening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과 EEOC는 application form의 몇 질문들은 지원자의 특정 그룹에 adverse(disparate impact)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했다(키, 몸무게, 체포기록, 결혼여부, 자녀양육 관련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질문이어야 하고, 연방 혹은 주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 기타 권리에 관한 질문은 법규 위반이 아니다. Application form은 legal dept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고, EEO impact를 위해서 외부 카운셀링을 받아야 한다.

지원자의 자격은 Job description에 명시된 job requirements에 따라 비교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application이 job success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Prescreening Phone Call

Application form의 몇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 phone call은 후보자를 prescreening하는 시간 효율적인 방법이다. 짧은 시간 내에 Interviewer는 후보자의 background, 경험, availability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양쪽 모두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면, prescreening interview를 위해 후보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

Application Notification

모집과 채용 과정 사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타이밍과 각 단계(steps)는 매우 중요하다. 조직은 지원자들에게 그들의 status를 알려줘야 하고, 시간 소모를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prescreened qualified job seeker의 contact이 지연됨으로써 이상적인 지원자가 다른 기업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연구결과는 recruiter와 admin 과정은 지원자의 반응과 조직에 대한 지원자의 긍정 혹은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은 지원자에게 그들의 status를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는 professionalism과 기업 이미지 등의 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tep2: Inter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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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interviews는 후보자가 조직에 잘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nterviewer에게 관심 영역을 보이기 위해 구성된다. 조직은 qualified 후보자를 위해 다른 어떤 과정보다 인터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Types of interviews

어떤 조직은 20분 내외의 short prescreening interview부터 1시간 이상의 long in-depth interview까지 연속 인터뷰를 행한다. Interview style은 interviewer의 선호, 상황에 따르는 편이지만, interview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1) Prescreening interviews

지원자가 많을 때와 prequalification을 판단하기 위해 면대면 인터뷰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2) In-depth interviews

일반적으로 line management가 행하고, 동료와 line managers 모두에 의해서 몇 차례 interview하기도 한다. Position의 level에 따라 HR이 interview하기도 한다.

· Structured interview:  Repetitive interview라고도 한다.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며, 다음 질문은 달라질 수 있다. 자발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모든 지원자에게서 유사한 정보를 모을 수 있어 자격을 비교할 수 있고, 공정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 Patterned interview: Targeted interview라고도 한다. 각 지원자에게 KSA에 대해 질문하지만, 동일할 필요는 없다. 

· Stress interview: 압박 받는 상황에서 지원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interviewer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Law enforcement, air traffic control, similar high stress industries에서 폭넓게 사용한다.

· Directive interview: highly structured interview로 지원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control한다.

· Nondirective interview: open question을 하고, 일반적인 방향을 유도하지만, 지원자가 그 과정을 이끌어갈(guide) 수 있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interviewer의 다음 질문을 나타낸다. 이 같은 open interview는 counseling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 업무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지원자에게 유사한 질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 interview에는 적절하지 않다.

· Behavioral interview: 지원자가 과거에 실제 경험했던 상황에 집중한다. 지원자가 업무에 필요한 skills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게 위해 핵심 있는 질문을 하고, 지원자는 과거 성과의 예를 들어 보인다. 한편 interviewer는 3가지 핵심을 찾는다: 상황과 업무의 묘사,  행해진 액션, 결과, 성과. 예를 들어, 어려운 직원을 지도한 상황을 질문한다. 

과거의 성과로 미래를 반추해 볼 수 있다. Behavioral interview는 다른 인터뷰 방법보다 고용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기 위한 사실(fact)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행동 기반의 interview 과정은 전통적인 interview의 질문들보다 더 면밀함이 있다. 

· Situational interview: 지원자의 skills와 자격을 볼 수 있는 예시와 이야기를 이끌어 내도록 준비된 질문을 한다. 미래 행동을 예상해 본다는 점에서 behavioral interview와 의도는 유사하지만, Behavioral 은 실제 생활, 경험에 중점을 두지만, 상황적 질문은 가상의 상황을 묘사하고, 지원자에게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묻는다. 

지원자가 관련 예시에 필요한 경험이 없을 때 유용하다. 질문은 설정된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팀 구성원이 프로젝트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지원자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묻는 식이다. 

· Group interview

① Type I: 1명 혹은 그 이상의 interviewer가 동시에 다양한 job의 후보자를 interview 한다. 이는 job duty가 명확하고, 다수의 지원자들이 job requirements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행해진다. 

② Type II: 많은 interviewer가 하나의 job에 대한 후보자를 interview 할 경우에 일반적인 group interview이다. 각 interviewer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특정 quality(기술적 능력, 문화적 적합성, 리더십, 관리 능력, 방향 정하는 능력)를 파악하기 위해 후보자를 심사한다. Interviewer의 수는 다양하지만, 4-5명을 넘지 않으며, HR도 참여한다. 대부분의 group interview에서 후보자는 동시에 모든 interviewer를 만난다. 

Group interview는 team interview와 panel interview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다. 

ⓐ Team interview: 팀 협조가 아주 중요한 직무의 경우에 사용한다. 거의 360도 과정이다. 슈퍼바이저, 보조자, 동료는 일반적인 team interview 과정의 일부분이다. 

ⓑ Panel interview: 준비된 질문을 그룹 전체에 전달한다. 관련 영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개인이 질문한다 (HR이나 매니저는 방향을 정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행동 관련 질문을, 동료는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지식에 대해 질문한다). Interviewer는 서로를 속일 수도 있고, 2인 1조(tag-team) 스타일로 질문한다.

Group interview는 고용자와 후보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지원자들에게 상황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지원자가 communication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좌석 배정과 각 참석자의 역할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석자의 역할은 job requirement를 cover할 수 있도록 확실히 계획을 세워야 하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룹이 어떻게 기능을 다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참석자가 어디에 앉는지는 후보자가 수적으로 압도되거나 혹은 하나의 그룹으로 느낄지 여부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의자를 둘러싸지 않으면서 interviewer의 의자와 원을 그리도록 거실 스타일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더욱 많은 대화가 오가게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고용주는 group interview의 참석자가 job profile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nterview training을 하며, 불법이 되는 질문들에 대해 설명 듣고, 사적인 조직의 정보 노출을 피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Interviewing Skills and Techniques

· Establish and maintain rapport (관계 형성 및 유지)

Interview의 초반에 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계로, 후보자는 긴장을 풀고 더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Listen carefully

가장 중요한 듣기 기술은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불린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의미로 그 느낌과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한다. 상대방의 말을 요약, 정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 Observe nonverbal behavior

Interviewer는 얼굴 표정, 제스처, 자세, 기타 움직임 등의 행동을 감지해야 하고 후보자의 verbal과 nonverbal 사이의 불일치는 없는지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verbal과 nonverbal 행동에 대한 풀이는 주관일 뿐이며, interviewer의 선입견, 문화적 수준, 선호 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 또한 조직 구성원의 nonverbal 행동을 평가함을 명심해야 한다. 

· Ask questions

무엇을 질문할지 계획이 필요하다.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후보자가 그들이 자격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의욕을 넣는 질문을 한다 (Open question이란: what, where, why, when, or how. Tell me about~). 특정 질문에 대한 특정 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쇄형 질문은 피한다 (Closed question이란: Yes or No로 답하는 질문).

· Provide realistic information

Interviewer는 후보자에게 조직의 철학 및 job requirement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후보자의 질문에는 어떤 기약이나 예상 없이, 즉시 충분히 답해야 한다.

· Note taking

후보자의 자격을 기록하기 위해 note를 하는 것이 좋다. Interviewer는 resume나 application에 직접적으로 note하거나 편견을 note해서는 안 된다.

· Summarize

간략한 요약과 다음 단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interview를 마무리 한다. 

Guidelines for interview questions

Interviewer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적절하다 할 수 있지만, 질문이 업무와 관련 없다면, 해선 안 된다. 지원자의 자격, skill의 수준,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피해야 한다. 

Figure 42 –Interview questions (p. 2-178)

	
	May ask
	Discriminatory(potentially)

	성/

가족 관련
	지원자의 친척 중에 고용된 자가 있는 경우
	· 자녀 수/ 자녀 양육 관련

· 결혼 여부

· 배우자 직업

· 배우자를 통한 health-car coverage

· 미혼 때의 이름

	인종
	할 수 있는 질문 없음
	· 지원자의 인종, 피부색

· Application form에 첨부할 사진

	국적 
	· 지원자가 US 내 법적 고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 영어 사용 정도(업무와 유관한 경우)

· 기타 사용 가능한 언어(업무와 유관한 경우)
	· 성(surname)의 인종적 관계

· 태생지 및 부모

· 국적, 혈통, 원 국적

· 다른 나라의 시민인지 여부

· Native tongue

	종교
	업무를 돌봐야 하는 날/시간에 일 할 수 있는지 여부
	· 종교

· 종교적인 휴일

	나이


	· 18세 이상의 지원자

· 업무와 관련된 경우 21세 이상의 지원자(bartender 등)
	· 생일

· 고교 졸업일

· 나이

	장애
	Essential job related functions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원자가 장애인인 경우

· 선천적/후천적 장애가 있는 경우

· Workers’ compensation claim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 과거/최근에 받은 수술 및 날짜

· Past medical problems

	기타


	· 유죄

· Academic, vocational, professional schooling

· 미군에서 훈련 받은 경우

· 직무와 관련 있는 무역/전문 협회의 회원

· Job reference
	· 체포 횟수와 종류

· 키/몸무게 (qualification인 경우 제외)

· 베트남 참전/제대 등 처우를 받는 자

· 유사시의 연락처


Interviewer biases

Interviewer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EEO 문제가 불거지거나 채용 interview에서 얻는 정보를 오해하여 부적절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Interviewer의 편견이 판단을 지나치게 흐리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nterview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 같은 편견은 module 3에서 다룰 performance appraisal에 대한 토론에서 다뤄진다.

1) Stereotyping

Stereotyping은 사람들의 성별, 종교, 인종, 생각, 행동, 느낌, 반응 등에 대해 만들어진 의견을 형성하는 오류. 예를 들어, 여성은 외부에서 일하는 것보다 desk job을 좋아할 것이라는 가정은 stereotyping이다. 

2) Inconsistency in questioning

지원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는 오류. 예를 들어, Caucasian male후보자에게만 이전 업무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을 말해보라는 질문은 일관성이 없다.

3) First-impression error

Interviewer가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지원자의 첫 인상으로 전체 interview를 판단하는 오류. 예를 들어, 지원자의 지식, skills, 능력에 대해서보다 interviewer의 모교를 졸업한 사실에 더욱 신뢰하는 경우.

4) Negative emphasis

아주 작은 부정적 정보에 기인하여 후보자를 rejecting하는 오류. 연구에 따르면, interviewer는 불리한 정보를 유리한 정보보다 2배 가까이 비중을 둔다. Negative emphasis는 주로 의상, interviewer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nonverbal comm.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5) Halo/horn effect

Interviewer는 다른 정보를 흐릿하게(overshadow) 하기 위해 지원자가 가장 중점 두는 strong point를 갖게 하는데, 지원자의 favor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Halo effect라고 한다. Interviewer가 잠재적인 피고용자를 하나의 특징에 기반하여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과 같이 역방향으로 작용할 때, Horn effect라고 한다. 
6) Nonverbal bias

Job performance와 관련이 없는 nonverbal cue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오류. 긴 머리 및 집중을 흐리는 매너리즘 등이 좋은 예.

7) Contrast effect

약한 후보자 다음으로 interview한 강한 후보자가 그 대비(contrast)로 인해 실제보다 더욱 qualified로 보이는 오류.

8) Similar-to-me error

업무 관련 기준보다 interviewer와 공유하는 개인적 특성에 기반해 후보자를 선발하는 오류.

9) Cultural noise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acceptable한 후보자의 반응 인식에 실패하는 오류. 후보자가 job을 원하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에 대해 interviewer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후보자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 없다(politically correct)는 반응을 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현재보다 더 낮은 직무에 지원했으나,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fine”이라는 것이다.   

3. testing and background investigation
과거 일부 기업들은 지원자들의 인터뷰 전에 사전 혹은 사후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일부기업들은 실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EEO문제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는 1970년에 중단을 하였다. ADA와 사생활 관련된 이슈는 지원자들의 테스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HR전문가들은 차별이 없는 공식적인 테스트는 우수한 지원자를 선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지원자 테스테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선발 프로세스의 다른단계와 같이,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Title VII와 Civil Right Act of 1991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ADA와 지원자들의 테스트를 제한하는 각 주의 법률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Types of reemployment tests
회사는 심사절차에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자 테스트를 실시한다. 채용테스트는 넓게 다음의 방식으로 묶을 수 있다. 
인지능력검사
인지능력검사는 지원들이 이미 배운 것에 대한 스킬을 평가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테스트는 직장 내에서 심리적인 테스트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여러 종류의 인지능력 테스트가 있다. Typing test는 일례이다. Performance test 또는 실무 test는 통제되는 상황내에서 지원자들 실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기도 한다. 편집자들은 회사 정책에 대한 매뉴얼 브리핑 세션에서 수정과 편집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performance test 또는 실무 test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주요업무와 확실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확세심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인성검사
인성검사는 개인의 사회성 스킬과 행동방식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개인적 특성, 성품, 성격 등을 측정한다. 인성 목록들이 활용 가능하다. 일부는 일반적인 특성범위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는 정신병리학적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검사는 점점 더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일부는 ADA의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공장 조립직무에 직원을 한 지원자들은 손재주 테스트를 받게 된다. 
특성화된 검사
특성화된 검사는 지원자들에게 특정분야 스킬에 대한 최소한의 역량 수준을 요구한다. 지원자들에 대한 이러한 검사는 essential job function을 검증을 하게 된다. Psychomotor검사는 이러한 특성화된 검사의 한 예이다. 이 검사는 능력, 정신적 능력, 협동력 등을 측정한다. 직무가 이와 같은 능력을 요구한다면 지원자들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sychomotor검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들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며,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를 걸러내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검사의 일부는 의학적 검사도 고려 되어지며, 다른 ADA 함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Assessments centers
Assessments centers는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Assessments centers는 관리자 직무에 대한 타당한 항목에 대한 샘플이다. Assessments center는 전형적으로  내부직원들의 관리직책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내부직원을 선별을 하는데 활용되었다. Assessments center는 하루에서 1주까지 진행이 된다. 일반적으로 (1)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미 (2) 다양한 평가 (3) 다양한 평가자 3가지 모습을 보인다. 한가지 예로, Assessments center에서는 훈련된 평가자들에 의하여 지원자들은 정형화된 검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는 필기평가, 이해력 인터뷰, 개인 혹은 그룹 시뮬레이션 활동, inbasket exercises와 직무와 관련된 성과 테스트가 있다. 결과는 잘 훈련된 평가패널들에 의해 평가 되어진다. 
많은 주, 지방정부, 큰 기업들에서는 부서장이나 임원을 선발할 때 이러한 절차를 따른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는 한가지 장점은 정치적인 편들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Assessments center는 일반적으로 가장비용이 많이 드는 선발 방법이다. 하지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법은 장단기 성공을 모두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직성검사
정직성 검사는 필기평가를 통하여 지원자들의 거짓말, 절도, 마약복용 알코올중독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한다. 이 검사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개인범죄경력 조회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 이 정직성 검사는 지원자들이 어떠한 질문에 대한 경향과 정치적인 올바른 대답을 요구하는 측면에 대해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마약과 직장내에서 올바른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대처를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주들은 지원자들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완벽하기를 바란다. 
다른 종류의 선발방법
앞서 말한 지원자 테스트와 더불어 HR전문가들은 다른 2가지,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약물오용 검사를 알아야 한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약물오용 검사는 차별관련 문제의 가능성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동안 호흡과 혈압, 땀을 측정한다. 이러한 기계적 전자적 측정의 결과는 정직성에 관련된 진단의견을 보여준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효력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법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이 되어졌다. The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of 1988는 고용주가 대부분은 환경아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시행령의 2-2항을 보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법률제적의 목적은 개인과 소비자보호를 하는 것이다.”

약물오용 검사
약물오용 검사는 약물로부터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활용되어진다. 직장내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알코올 혹은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용주 들은 지원자들과 종업원들에게 drug test를 한다. 
4가지 방법의 검사
 * 지원자 검사
 * 랜덤, 예고없이 하는 종업원 검사
 * 정기적인 검사
 * reasonable-cause testing
만약 주나 지방의 범 또는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종업원이나 지원자들에게 test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메티컬 정보에 대한 결과는 비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또다른 문제는 ADA 사항과 관리인증에 대한 사례들이다.(?)
The Drug-Free Workplace Act는 drug-free직장을 만들기 위해 보증으로 $100,000 혹은 그 이상의 계약을 연방계약자들과 요구를 한다. 그러나, 약물 검사는 시행력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적인 문제로, Department if Health Services 규율에 의해 공표된 절차상의 요구사항은 약물검사에 대한 옳지 못한 관리와 타당성 및 그와 유사항 이슈들에 대한 도전으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지고 있다. 
Legality issues in preemployment testing
지원자에 대한 시험은 장애인들과 소수자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로 법적소송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들은 비록 EEOC’s 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s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한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테스트가 보호 계층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비친다하더라고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R은 끊임없이 모든 지원자 테스트하고, 소수의 지원자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테스트는 장애가 있는 지원자들을 위한 적당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직무의 필수 기능관련 하여 확실한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Background investigation

많은 기업들은 지원자들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지원서의 정보와 평판에 대하여 검증을 한다. 미래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과거의 성과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지원자에 대한 평판을 점검하는 것은 경영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들을 인터뷰하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어떻게 Background investigation을 하는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FCRA 2-2항 “key legislation affecting privacy and consumer prote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Types of background checks
Background investigation은 졸업증명서, 신용, 자동차 레코드 검사, 범죄이력 등과 같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전직장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Work reference checks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직장 고용주에게 지원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지원서에 명시하고 동의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회사들은 좋지않은 평판을 받은 지원자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지원자들의 동의 없이는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 많은 회사들이 평가 관련된 내용을 지면 혹은 전화상으로 오픈하는 것을 꺼린다. 대부분의 HR부서는 단지 지원자들의 재직기간을 확인을 한다. 지원자에 대한 보다 질이 좋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직장의 상사나 고객, 동료과 연락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지원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의미있는 정보들은 지원자들의 일을 잘 알고 비슷한 직무에 대해 성과를 관찰을 했던 전직장이나 현직장의 상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Verification of academic credentials
일부 고용주는 졸업증명서를 이력서나 지원서 제출시 요청을 한다. 
Credit history checks
지원자들의 integrity(정직성)를 고려하기 위해, 몇몇 고용주들은 신용증명서 제출을 요청을 한다. 비록 비즈니스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조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재정관련 조회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직무에 한하여 행하여 진다. 
Motor vehicle record checks
Motor vehicle record 검사는 50개주의 모든 DMV에서 진행한다. DMV에서는 교통위반, 사교이력, 면허취소, 취소기간동안의 운전이력 등을 기록한다. 이 조회는 주소, 생일, 신분확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Criminal background checks
고용주들은 지원자들의 질을 높이고, 절도와 횡령의 가능성을 줄이고, 부적합한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Criminal background checks를 실시를 한다. Criminal background check는 또한 지원자들의 마약경력이나 알코올중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내 폭력을 줄일 수 있다. 최소한의 Criminal background check는 지원서나 이력서에 적은 정보를 통해 확인되곤 한다.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ection tests/tools/methods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채용은 비용적으로 손해가 된다. 선발실수는 회사사기, 관리시간, 훈련비용, 생산성 및 이익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더불어, 선발결정이 주나 정부 법령상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소송의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HRM에서 회사의 선발절차를 믿을 수 있고, 공정하고 효율적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Establishing reliability
모듈 1에서 언급하였듯이,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 만약 면접관이 지원자들에 대대 매일매일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지원자들의 운전능력을 2번 측정을 한다면, 그 점수는 비슷할 것이다. 만약 점수가 확연하게 다르다면, 그 테스트는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신뢰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여러가지 에러로 인하여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일부분의 측정 실수나 중요한 속성의 영향

* 인터뷰나 테스트시 엉뚱한 질문

* 인터뷰나 테스트시 개인별 서로 다른 시간 기준

* 후보자 평가시 평가자의 경향
 

Establishing validity

선발이 고용주의 의견과 상반되거나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고용주는 선발체계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타당성은 인터뷰나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추론과정을 거쳐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터뷰는 직무상 예상되어지는 성과와 관련된 직무관련 이슈들에 대해 측정을 하였는가? 테스트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예) Typing 능력 test는 사무직에서 근무할 지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마치 타이핑을 하지 않는 recetionist처럼, 고려되어야 한다. 

The Uniform Guidelines on Employee Selection Procedure는 타탕성에 대한 타입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타당성의 타입에 대한 조사는 확실한 근거를 참조한다.

Content validity

Content validity는 인터뷰, 테스트, 다른 선발방법이 지식, 스킬, 능력 또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측정하는 요소의 정도를 말한다. 이 테스트는 실제 해야 되는 업무의 사례를 반영하여 하는 내용 검증이다. 

 예) 타이핑 테스트는 비서직무의 content-valid이다. 

Content validity는 완전한 직무분석이 직무와 수반되는 것을 정의하였을 때, 보다 확실해 진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다. 이것의 활용은 본래 직무지식과 스킬테스트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Construct validity 

Construct validity는 선발요소 중 이론적인 구성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전형적인  Constructs는 지적 혹은 기계적인 이해력, 불안감과 같은 성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개인적인 특성을 말한다. 기업에서 하는 Construct validity 측정은 특성이 직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테스트가 실제로 특성을 측정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 개인이 다른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팀웤 테스트는 Construct validity이다. 

Construct validity의 증명은 통계학적 분석을 요구하며, 테스트와 측정을 의뢰하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Criterion-related validity

Criterion-related validity는 선발요소와 직무성과와 연계된다. 

 예)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낸 사람이 낮은 점수를 낸 사람 보다 더 좋은 직무수행을 한다면 이 테스트는 표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직무분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receptionist 직무가 대학졸업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고용주는 대졸학위를 자지고 있는 receptionist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고용주는 증명을 해야 한다. 

테스트의 Criterion-related validity을 결정함에 있어, 테스트는 산정기준과 지식, 스킬, 능력과 같은 가변적 기준이 있다. 

	산정기준
	가변적 기준

	* 지원서

* 이력서 data

* 인터뷰 질문

* Test 점수
	* 직무성과

* 성과평가

* 생산성

* 근태


산정기준과 가변적 기준 overlap 되며, 산정기준이 보다 그렇다.

2개의 가변적인 기준은 +1과 -1로 표현되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하나의 가변적인 요인이 증가를 하면 다른 요인이 증가를 하게 되고 ,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하나의 요인이 감소를 하게 되면 다른 요인은 증가를 하게 된다. 결근의 상관관계는 0에 의해 대표된다. (?)

Criterion-related validity를 수립하는 방법에는 동시적인 방법과 선행적인 방법 2가지가 있다.

Concurrent Validity

Concurrent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Concurrent validity는 Test A를 실시한 사람이 동시에 다른 Test B의 결과의 관련 점수로 측정이 된다. 

 예) 현재 종업원들이 Test를 받고 (Test A) 그리고, 그 점수와 그들의 성과등급과의 상관계수를 측정한다. 만약 좋은 점수가 좋은 성과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positive correlation 이다. 

Predictive Validity

Predictive Validity는 테스트를 한 사람들의 향후 행동을 테스트에 의해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Predictive Validity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테스트를 한 후, 예상되어지는 테스트 시도한 후 행동이 원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기다린다. 그리고, 시험자들의 행동이 일어난 것과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큰 샘플집단과 시간, 분석 data를 요구한다. 

 예) 새롭게 입사한 사원들을 테스트를 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테스트 결과와 직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다. 

다양한 조사절차를 포함하여 이러한 3가지 종류(content, construct, criterion-related)의 타당선 검증은 테스트 디자인과 평가에 정통한 심리컨설팅가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실한 프로세스는 직원의 모집과 선발과 관련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용관련 비용은 확실하게 정의된 프로세스는 비용이 절감되게 된다. 

Establishing equity

선발과 결정 프로세스의 공정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음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 

* 선발 프로세스가 보호되어야 할 계층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 Affirmative action goal에 부합하는가?

* 조직은 성공적으로 확인하고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 지원자 관점에서 프로세스와 선발절차는 공정한가?

Establishing cost-effectiveness
프로세스가 믿을 수 있고, 타당하며 공평하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조직의 이익관점에서 좋은 종업원들을 유인하고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따지고 보면, 선발프로그램은 조직의 장기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로 측정 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발관련된 측정요소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성공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친 종업원의 비율

* 직무의 성과

* 퇴사율을 줄이고 종업원의 retention 기간

Realistic Job Previewing

Realistic Job Preview는 지원자들에게 만약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직무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직무와 업무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발 프로세스의 한 절차이다.

Purpose of Realistic Job Previewing

Realistic Job Previewing 목적의 2가지 요소,

 * 후보자는 직무에 적합함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한 제공받아야 한다. 

 * 호의적인 요소와 비호의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조직은 객관적 관점에서 직무를 기술하여야 한다. 

Type of realistic job previewing

많은 것들이 Realistic Job Previewing에 포함되어 있다. 직무의 본성과 조직문화는 그것이 공유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2가지 요소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분야에 지원자들이 공장을 투어하는 동안, 전자산업은 인터넷을 통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Figure Types of Realistic Job Previewing Information

Format of RJPs

기업들은 Realistic Job Previewing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몇가지 예가 있다. 

 * 자동연결 전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1-888 번호를 통하여, 회사와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직무에 대한 불만족사항과 퇴사 관련된 내용을 특이한 직무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 Multiple jolts of reality

   회사는 구직자들에게 Multiple jolts of reality를 제공한다. 몇몇 행동들은 직장에의 개인의 삶을 묘사한 단편적인 모습과 같이(?) 결합되어진다.(?) 현재 재직자와의 개인적인 인터뷰, 구직사이트 서핑, 그리고, 심지어 무례한 고객과의 대화가 담기고 직무에 대한 도전적인 묘사가 있는 오디오 테이프, 
* Job simulation
 직무에 대한 중요한 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원자는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그들의 자리로부터 퇴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제조업 지원자들은 일주에 몇시간씩 요구되어지는 실내복장 차림을 입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Video or CD-ROM presentations

 RJP의 방법으로 지원자들은 비디오나 CD-Rom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는 회사의 역사, 조직의 문화, 베네핏 그리고 전형적인 일상의 모습, 휴식장소, 카페테리아 등을 볼 수 있다. 

* Tours of workplace 

근무지 견학을 통하여 지원자들은 일상의 작업환경에 대해 볼 수 있다. 지원자들은 소음정도에 따라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Benefits of RJPs

간단한 속담이 RJP를 설명해 준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 조직은 미현실적인 기대감을 줄이고, 기업의 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 지원자와 조직간의 건전한 교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실망을 줄일 수 있다. 

 * post-entry(직무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 직원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 

Job orientation Practices

직무 오리엔테이션 정보는 직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동료, 직장내 규율 등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절에서는 새로운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직무의 책임과 회사의 정책 안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배우게 된다. 

Objectives of job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업무절차를 배우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소속감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Benefits of job orientation

1년차 직원들에게는 오리엔테이션과 퇴사와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RJP와 유사하게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직원이 떠나고 싶지 않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조정역할을 한다. 효과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첫인상은 종종 마지막까지 가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직원들은 그룹내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개절차가 없다면, 새로운 직원들은 고립되고 불편한 느낌을 종종 가지게 된다. 
General factors contributing to job orientation success

성공적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다음 요소를 가지고 있다. 

* 새로운 직원들이 수동적이기보다 적극적이다. 

* 오리엔테이션이 시간적 제한 없이 진행이 된다.

* 모든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한다. 

* 정보의 범람을 피한다.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직원들은 일정기간 동안 직무전무가를 새로운 직원들에게 붙여 버디시스템을 활용을 한다. 버디시스템은 새로운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직장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직원의 적응을 돕는 간단하고 저비용의 방법이다. 

그러나,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버디시스템은 단지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구조화되어져야 한다. 버디로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신중을 기울여 선발 되어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직원의 버디로서 일을 하게 되는 개인은 롤을 명확히 정의하고 명문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활동은 어긋난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참여자 모두에게 잠정적으로 실망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더 바쁜 점은 베테랑 사원이 일에 대해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고 회사와 새로운 종료들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Step 4:  Contingent Job Offer                                           p. 2-193
고용주는 채용을 조건부로 offer하는 전,후에 많은 test가 필요할 수 있다.
· test for illegal use of drugs (불법마약 복용여부 확인)

· physical agility test (민첩 테스트)

· physical fitness test (신체능력 테스트)

; 피를 뽑는 등의 medical test는 제외함

 -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에 대한 평가 – label을 읽거나, 물체 구분 등의 능력

-  psychological test (심리 테스트) – 정직성, 습관 등

조건부 채용 offer는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IRCA) 자료에 근거하기도 한다.

(판례) Leonel v. American Airlines

9번째 연방순회 항소재판은 ADA의 조건부 채용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소송에서, 채용 offer는 medical check 뿐 아니라 background check 실시에 의해서

채용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었다.  

 *background check – 채용이력검증과 가능한 범죄이력확인

항소법원은 ADA 下에서 ‘real offer’라는 것은, 고용주는 모든 지원 프로세스상의 nonmedical 

요소를 완료하거나 offer를 하기 전에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법원의 결정이 Ninth Circuit에 국한될지라도, 이 내용은 또다른 법정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Qualified Medical Examinations
Key ;  ADA下에서, 고용주는 테스트가 직무연관성이 있거나, 사업적 필요성이 있거나,

      지원자에게 Employment offer가 이루어진 후에는 medical examinations이 필요할 
수 있다. 시험의 결과로 후보자가 핵심적인 직무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특정 장애에 필요한 유효한 설비가 갖춰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테스트는 회사의 medical office 또는 회사에서 정한 의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이미 직무수행 중이라면, medical examination을 하는 고용주의 권리는

Fitness for duty(직무적합성)을 제한하는데 그친다.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직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medical examiner에 의해 실시되는 근로자의 직무적합성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시험관이 근로자의 모든 이력을 가지고, 직무적합성에 대한 어떤 평가도 시행할 수 있을지라도, 직무적합성에 대한 시험관의 결론은 고용주에게만 전달 될 수 있다.

많은 주에서는 의사의 정보를 고용주 또는 보험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부 주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조건을 보장하고, 연방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을 부여하기 위해 위한 장애(disability)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해석해왔다.

또한, 고용주는 연방법 뿐만 아니라 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tep 5: Employment Offer                                           p. 2-195
Employment offer는 후보자를 고용하는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이는 채용결정을 공식화 하는 것이며 또한 offer letter를 통해 공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 단계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오해는

후보자를 다른 회사에 뺏기거나, 채용이 되더라도 삐걱거리는 고용관계를 만들게 하기 

때문이다.

Employment offer는 조심스럽게 wording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고용계약을 함축하는 어떤 

용어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mployment offer는 고용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채용을 수락하는 letter에 반영되지 않은 어떤 약속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DO
	DON’T’S

	1. 변호사로부터 확인받은 standard letter나

   Customized version을 활용해야 함.

2. term of the letter(채용조건)을 명확히 기술

3. 적당한 채용수락 마감시간을 정한다.

4. 채용의 부대조건을 명확히 함.

  (reference checking, drug testing 등)
5. 수락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

  (회신된 복사본의 서명요구)
6. 새로운 근로자가 환영을 받는다고 느끼

도록 과도기(transition period)를 활용함.
	1. 이루어진 어떤 약속사항도 철회하지 

말 것.

2. 재배치 또는 고위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짧은 수락기간을 주지 말 것.

3. 고용제안이 수락된 후에는 후보자와의

연락을 잃지 말 것.

4. 연간포맷에 급여조건을 인용하지 말 것

   - 시간 또는 월간 포맷 활용

   (고용종료의 경우, annual figure는

    의무사항(binding)이 될 수 있음)


Employment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employment agreement)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설명해주는 합의사항이다.

KEY

법적 관점에서,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약속하거나,  상대방에 의해 수락된 어떤 사항을 
제안할 때 계약은 종료(result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 수락된다는 것이다. 

판례법에는 “promise” 와 “offer” 를 구별하기 위한 많은 판결들이 있다.

Express contract(명시적 계약)는 구두 또는 서면(written statement)을 기반으로 하고, 

Implied contract(암묵적 계약)는 상대방의 행동 또는 행위에 기인한다.

■ Written contracts(서면계약서)
어느 정도까지는 채용되는 모든 사람은 고용계약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예를 들면 시간 10$ 고용계약을 하는 사람도 고용주랑 계약을 함.  이 계약에 따라 

고용주는 계약조건이 바뀔 때까지 시간당 10$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주가 employment-at-will (자발적 고용계약)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어느 때든 이유가 있든 없든, 통지가 있든 없든 회사는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도 통지를 하든 하지 않든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는 회사가 employment at-will doctrine (자발적 고용계약주의) 아래에서 운영된다는 가정 아래에 운영된다. 만약에 서면고용계약이 특정한 기간동안 적소에 있지 않는다면,

서면계약은 오해와 오역이 있을 수 있는 고용조건을 명확히 하는데 유용함.

반면에, 구두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계약과 같이 시행되어야 하나, 일부조건은 한쪽이 

특정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상적으로는, 계약이 서면으로 될 때에, 양자는 서로의 니즈에 따라 만나야 하며,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근로자 권리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서면계약은 법에 따라 discrimination과 sexual harassment를 금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임금을 규정하고, safety standard(안전기준)을 정하고, medical & family leave time을 

제공하고, 산재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며, 실직보상 신청에 대해서도 처리해야 한다.
■ Employment contract terms(근로계약조건)
서면근로계약 작성시에 고려되는 여러가지가 있다. 본래 특정 고용조건은 회사,직무,

적용 가능한 州법을 기초로 해서 다양해지기도 한다. 아래는 주로 고용계약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항목들이다.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 고용계약서의 opening section은 계약자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 section은 종종 계약의 조건과 기한, 확장과 갱신 조항을 포함한다. 

   계약은 단기간(1년이하) 또는 자동갱신 조항을 포함 할 수 있다.

.General duties and job expectations of the employee
 ; 이 section은 근로자에게 예상되는 job duty를 말하고 있다. 광범위한 detail 또는 

   Job description(직무설명서)이 부록을 통해 유첨될 수 있다.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terms
 ;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경쟁자, 향후 고용주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기밀 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계약사항을 말하고 있음.

.Invention or nonpriacy covenants (허구 또는 날조)
 ; 만약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이 조항은 누가 product(회사 또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포함한다.

“work made for hire”의 법적주의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유자산으로 

간주됨.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work made for hire”에 관한 일에 더 많은 정보 : Section 3-1

.Compensation and benefits

 ; 이 조항은 임금과, 수혜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 조항을 말하고 있음.

  또한 기본급(base pay), 인센티브, 복리후생 내역의 세부사항을 포함 할 수 있음.  

.Noncompete covenants

 ; 

일반적으로 noncompete 계약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일정 장소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라인에서 일할 능력을 제한한다.   
Noncompete 계약조건은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정당한 요구에 대항하는 

근로자 자신이 일을 찾을 수 있는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시도함. 
.Change of control

; 인수 합병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조건들을 설명함. 
.Terms for resignation / termination

 ; 계약조건의 항목과 유사하게, 계약종료조항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어떤 계약에서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조항은 근로조건의 토의를 포함할 지도 모른다.
.Relocation

 ; 회사의 relocation의 주요한 목적은 회사에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elocation(재배치)과 관련된 많은 세부사항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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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provisions (계약해제조항)

 ; 비자발적인 사임, 해고 등을 위한 계약해제조항.
.Appropriate signatures and date (서명과 날짜)
■ Types of employment contracts

고용주가 employment contract를 활용하는 데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다. 

서면근로계약은 고용자-근로자관계가 컨설턴트, 독립적 계약자, 일용직 등을 고용하는 등

traditional(전통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something other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Employment contract는 반드시 근로자들을 해고 또는 징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서명 계약은 또한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도 있다. 어떤 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소송보다 중재를 따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Retention                                                    
성공적인 HRM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또한 Retention(유지) 전략과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는 또한 우수지원자를 확인하고 채용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개발하고 감동을 주는 능력 없이는, 회사는 

유지는 회사에서 핵심인재(talented employees)를 잡아두는 능력을 말한다.

특별한 유지전략은 조직별로 다양하게 나타지만, 다음의 원칙들이 전형적으로    .

.Clear and consistent job expectations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직무기대)
 ; 근로자들은 직무에 대한 기대사항을 정확히 알기를 희망함.

   불명확하고 변화가 잦은 직무기대는 스트레스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부적절하고 불운하다고 느낄지 모름.

.Clear and fair supervision (명확하고 공정한 관리감독)
; 근로자들은 경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불만족을 종종 회사를 떠난다.

  성과예측과 관련된 명확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보상에 대한 잠재력, 

  성과 피드백 등은 모두 retention에 필요한 요소임.
.Adequate training (적절한 교육)
 ;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를 원한다.

   신규근로자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Adequate resources

; 게다가, 근로자들은 직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기를 원함. 

(시간과 수단(tool))

.Growth and promotional opportunities 
; 경력에 집중하는 개인들은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찾는다. 학습하거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시도가 없다면, 핵심인재들은 정체되거나 현재 포지션에 묶여있다고 느낀다.

    궁극적으로 고성과자들은 경력향상을 통한 그들의 직무경험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Recognition (인정)
; 금전적 보상이든 아니든 간에, 직무수행을 위한 약식의 감사,  

  격식을 갖춘 인정 또는 성공을 위한 축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은 칭찬받기를 원함.
.Respect (존중감)
;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비웃음이나 보복없이 그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낌.
.Perceived equity (공평)
 ; 근로자들은 자신들으이 기여도와 재능이 공정하게 인정받기를 원함.

   보상,복리후생 및 대우에 대한 내부적인 불공정함은 사기와 동기부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로자의 이직은 비용이다. 공석을 채우는데에는 금전적 투자에다가, 또 다른 비용도 

들어간다.  훈련시간, 지식, 기술을 잃고, 낮은 사기와 생산성이 모두 고려요소들이다.

효율적인 근로자 유지없이, 장기적인 조직의 성공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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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izing
최고의 사원을 뽑은 것은 인력계획에 가장 큰 부분이다. 그러나 조직이 그만 두려는 근로자(자발적 혹은 계획적인 감축)를 다루는 방법 또한 인력계획에 중요한 부분이다.

Organizational Exit는 그만 두려는 근로자를 다루는 프로세스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채용의 반대편에 있다. Organizational Exit를 다루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 관리자가 누가, 언제 떠날지에 대해 받을 영향에 대비하여 미리 행동할 수 있게 한다.

· 조직개편 혹은 사업 계약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어난 개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 자발적인 턴오버에 영향을 준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은 기술, 인수합병, 규제철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 해고(layoff), 강제 인원감축

· 자발적인 혹은 비자발적인 해고(termination)
Layoffs / reduction in force (RIF)

대부분의 고용자들은 한번 혹은 그 이상 인력의 크기를 줄이거나 조종해야 할 필요를 경험한다. 가장 평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M&A

· 사업의 불황

· 조직개편

· 재정적 어려움

· 공장 이전

· 기술개발

근로자를 해고시킬 것을 결정할 때, 고용주는 보통 기술, 근무기록, 연공을 고려한다. Straight Seniority approach는 가장 객관적. 그러나 근속년수가 높은 사람들이 필요한 스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AA와 관련이 있거나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도움이 못됨.

사무직 해고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그보다는 감원이후 조직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스킬 및 지식의 부유 여부와 성과가 중시됨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가능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급여삭감을 받아들일 것인지, 자발적인 퇴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퇴직 혹은 근무시간을 줄일지.

어떤 분석이든지 생각지 못한 영향, EEO, 법적 관련 고려해야만 한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 경영상의 필요

· 명확성

· 납득

· 동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

관리자는 해고 결정을 할 때 사용한 기준을 기록해야만 한다. 
만약 가난한 근로자를 없앨 기회로 layoff가 보여진다면 그 때 가장 적은 생산성을 내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자격, 능력, 생산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 혹은 등수를 매길 수 있는 인사평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layoff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recall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recall이 되지 않으면 terminated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안내되어야만 한다. Recall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layoff는 termination으로 간주된다.

재고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입사지원 절차를 걸쳐야 한다. 사용자는 종업원이 재고용 할 것이라는 의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Severance(1 단절, 분리, 격리; 절단, 분할; 격리 2 (고용의) 계약 해제) package 
☞ 일반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많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잘 정의된 Severance package는 근로자를 계약 해제하는 환경하에서 어떤 근로자에게 자격을 줄 지, 몇 명에게 자격을 줄 지를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 대다수의 회사는 회사, 연봉 혹은 Severance package를 결정하는 단계를 가지고 시간의 길이를 사용한다.

- 어떤 회사들은 비자발적인 해고의 종류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한다; 다른 회사들은 downsizing되었기 때문에 분리된 사람들만 돕는다.
- 어떤 회사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직권남용의 우려 때문에 severance에 해고를 제공하지 않는다.

Severance package는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필요 때문에

· outplacement

· 의료혜택; COBRAct에 의한 계속적인 보장

· 그 밖의 혜택; OWBPA, ERISA 등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

· 적당한 Severance pay

Layoff는 많은 수를 감소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unemployment compensation과 같은 또 다른 비용을 낳는다. 이것은 종종 고용주의 unemployment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mployee in a downsized environment 
인원감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는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 직업안정성의 감소

· Workload의 증가
· 다른 work assignment
· 조직적인 우선순위의 변화

· 조직의 성격을 정의하려하는 매니저 혹은 리더의 새 출발

· Operation에 관해 알고 있는 오래 일한 근로자의 시작

· 동료 상실

이와 같은 상황은 꽤 스트레스풀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변화를 통해 HR은 남은 근로자를 단계를 밟아 도와야 할 것이다. 안정성, loyalty, 생산성은 근로자가 상호협동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

· Communication. 새로운 목표와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소통 하여라. 의사소통은 가능한 한 자주해라

· Behavior. 다운사이징 하는 동안 좋고 나쁜 행동들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상처받기 쉬운 근로자들은 아마도 부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 Timing; 변화의 타이밍은 빨라야만 한다. 질질 끌면 끌수록 근로자들은 리더쉽이 실패한 상황이라고 본다.

· Leadership 살아남은 사람들은 빨리 과대선전을 끝내야 한다. 조직적인 리더쉽과 매니저는 근로자가 새로운 도전을 찾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 Job definitions & responsibilities 직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것은 불안정을 낳는다. 그들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Rewards 보상은 조직적인 목표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HR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필요로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잘린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을 돕는 것이다.

Terminations
Terminations은 wrongful termination, Involuntary terminations, voluntary terminations 세 가지로 분류한다.

wrongful termination
어떤 종류의 해고는 소송을 통해 불법적인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불법적인 해고는 Constructive하고 보복적인 조치와 비자발적인 retirement가 포함된다.

Constructive discharge. 모듈2 2-4섹션에서 이야기 했듯이 근로자가 너무 힘들어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용주가 만들었을 때를 의미한다.

☞ 법정은 근로자가 Constructive discharge에 해당하는지를 이성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Constructive discharge는 그 자체로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Constructive discharge는 termination으로 간주되어지고 만약 termination이 불법적이라면 고용주가 법적책임을 진다.

Retaliatory discharge. Retaliatory discharge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활동을 하도록 계약된 근로자를 punishing한 고용주의 결과이다. 법에 의해 보호받는 활동이란 다음과 같다.  

· Filing a discrimination charge

· 불법적인 고용주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

· Testifying, assisting, or participating in an investigation, proceeding, or litigation against the employer under any of the labor rela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orkers’ compensation, or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s.

·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에 참가

☞ Retaliatory discharge가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는 자신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동이었음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행동과 discharge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Coercion. 조기 퇴직, 강등, 해고 등의 선택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retirement를 했다면 그들은 고용주를 Coercion라고 고소할 수 있다. 이 때, 그들은 불법적인 나이고려 때문에 조기퇴직하기를 꾀임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 계획과 이익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미래의 직무 전망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근로자가 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nvoluntary terminations
Employment는 at-will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을 해고하는데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소송의 위험이 있다. 아무리 employment-at-will context라고는 하지만 해고를 피할 수가 없다면 사용자는 나이가 있는 작업자나 기타 피보호 집단에게 adverse impact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만 한다.

How to terminate an employee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도록 관련서류를 잘 검토해야 한다. HR이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연방, 주, 지방 법률 및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정리
- 자기 비용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18개월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

- 기타 다른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state wage payments law 준수
- employment reference 제공
Voluntary terminations

Voluntary terminations은 일반적으로 resignation과 retirement로 분류 되어진다. Voluntary terminations은 근로자가 그만 두거나 휴가를 내기로 결정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한 과정이다. Voluntary terminations은 회사가 대량해고(lay off) 혹은 인원감축을 할 때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제안하기도 한다. 시니어 매니저들은 근로자가 진정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느끼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 회사는 Voluntary terminations를 하기 전에 Voluntary terminations를 시행하는 것을 unit 단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닛 단위로 해도 되는데 회사 전체로 할 경우 필요한 인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는 Voluntary terminations에 참여하지 않은 유닛의 근로자들에게 불평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 전반을 고려할 것이다.

ADEA하에서 정해진 퇴직연령보다 혜택을 주고 조기 퇴직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OWBP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별개의 급여 혹은 그들이 받아야 할 가치만큼 다른 물건을 받아야 한다.

· Waiver에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 그 계약에 동의할 때 최소 21일의 숙려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Exit Interviews
Exit Interviews란 근로자가 회사를 나갈 때 진행되는 인터뷰를 말한다. 이는 회사의 문화를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하고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How to conduct the interview
어떤 기업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엑시트 폼을 이용한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반면에 대면인터뷰는 더 많은 가치를 얻어 낼 수도 있다. 엑시트 폼은 다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면인터뷰는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Who should do the interviewing
2.11 Employee Records Management (직원 기록 관리)

이번 단원과 관련된 인사관리의 책임은 아래를 포함한다.

· 고용계획과 고용활동은 적용 가능한 연방, 주, 지역법과 규제와 적합한지를 확인하라. 

이번 단원은 ~관련 지식의 증가를 위해 고안되었다.

· 고용계획 및 고용과 관련된 연방/주립/지역 고용관계 법과 규제 

· 연방과 주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적 필수 서류

· 직원 기록 관리 (예: 전자/종이, 보관, 처분)

· 인사관리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기술

Records Management (기록 관리)

혼동은 고용주 기록 보존, 직원 파일 보존 그리고 다른 고용 관련 기록들에 대한 법적 조건과 관련

하여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혼동은 종종 기록 보존 조건의 복잡함과 다양성의 결과이다.

· 고용주 기록 보관 의무는 많은 연방 및 주립 법 아래 발생한다.

· 일부 조건들은 직원수나 기록 보관의 목적에 의해 좌우된다.

· 일부 조건들은 산업, 위치 그리고/혹은 고객에 의해 좌우된다.

· 같은 혹은 흡사한 기록은 종종 한 개 이상의 법 의해 요구되지만 보존 기간은 다양할 수 있다.

인사관리 담당자들에게, 기록 관리에 대한 업무는 위압적일 수 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한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접근은 도움된다. 다음 페이지의 표51은 ~관련 인사관리 담당자들을 위한 언급으로써 의도된 차트를 제공한다. 

· 어떤 기록이 각 연방법 아래 유지되어야 하는가

· 이 기록들의 보존 기간

· 각 연방법의 적용 가능성

차트에서 보여지는 정보 뿐 아니라, 인사 담당자는 다음의 일반적인 권고와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연방 조건을 조사하라.

· 적용 가능한 각 주립 조건을 조사하라.

· 같은 혹은 흡사한 기록들이 한 개 이상의 법에 의해 요구 되지만 보존기간은 다양할 때 더욱 긴 기간의 정보를 보존하라.

· 많은 주들은 그들의 직원 파일에 대한 직원들 접근을 규제하는 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 기록 파괴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회사 기록 보존(직원 파일)을 감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 차별적 고발 혹은 소송의 경우에서 모든 관련 기록은 마지막 처분 때까지 유지 시켜야 함을 기억하라.

Legal Compliance (법 감시)

고용주들은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고용 기록들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단계의 법에 직면한다. 

조건들은 많은 수의 연방 및 주립 법과 규제를 통해 유포된다. 더불어, 모든 조건들이 모든 고용주들

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들은 잠재적으로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주장에 관하여 의무적인 기록 보존 조건들 뿐만 아니라 

주립법 아래 법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불법행위, 그리고 사기행위 주장들은 더욱

더 고용주와 반대하여 초래된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관습법 주장과 관련한 법 제한은 법적 기록 

보존 조건보다 오래간다. 비록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그들의 기록 보존 계획의 설립

에 있어서 법 제한을 고려할 것을 충고 받는다.

[key] 비록 보다 긴 보존 지침이 요구 되더라도, 인사관리는 또한 클레임이 단언 혹은 제기되어지거나 정부 

     조사가 착수 혹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경우에, 클레임 혹은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은 거의 틀림없이 

     마지막 처분될 때까지 클레임 혹은 조사의 기간 동안 유지된다.


보존되어야 할 문서(전자메일 포함)들의 범위와 관련하여, 많은 법원들은 고용주와 그들의 의회에 있

어 극도로 엄격한 의무를 강요해왔다. 스스로에 대해 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하지 마라. 클레임 

혹은 조사가 착수 혹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즉시 문서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의무의 

범위를 결정짓는 것을 돕도록 의회에 요구하라. 

양심적인 인사관리 담당자는 기록 보존 조건과 조직적 감시를 확인하는 것을 돕는 상당한 근면함을 

책임져야 한다.
� 향후 트렌드를 예상하는 데 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 Criminal record가 노출되었다고 하여 지원자가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 연관성, 성질(nature), 유죄의 정도, 발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Uniformed Services Employment와 Reemployment Rights Act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퇴역 및 퇴사자를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는 지원자가 재고용 자격이 없는 퇴역군인지 확인할 수 있다.





